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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이루어 왔던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외환위기에 이은 IMF 구제금융으로 사라지고 저성장의 압박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

다. 고도성장을 당연시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성장의 동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다시 고도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설적 질문을 던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

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본질에 대한 유력한 연구결과는 성장의 동인에 대한 직

관을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자본의 성장이 급속히 진행된 국가들로부터 찾은 바 있다.

특히 실질경제성장률을 국가간 격차를 비교해보면 지금까지 상당한 발전속도에서 차

이를 보여왔으며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 보이며 성장률의 차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변수로서 인적자본축적의 속도면에서 국가간 커다란 차

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은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속성상 투입에 비해

과실이 비례 이상의 결과를 갖는 일종의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높은 저축률과 노동시간의 투입을 강조하는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에 대한

회의감이 급증하면서 지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무형자산을 이용하여 고도의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각종 경제정책

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의 이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작업이 완료된 후에 이러한 고부가가치 사회로의 변화 및 적응을 성공하게 하는

주체는 결국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물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 더욱 고도의 인

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이르렀다하겠다.

고도의 인적자본의 축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한다. 만약에 경제의 수준이 저개발 상태에

있다면 문맹의 퇴치와 표준화된 교육을 통하여 단순 공산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능력 이상의 인적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에서처럼 정

부의 저임금정책과 강력한 리더쉽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단순공산품생산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및 정책적 요인들로 인하여 결

과적으로 임금에 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인적자본이 제대로 축적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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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또한 인적자본시장에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적자본시장에서의 시장기능의 회복과 함께 인적

자본투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각종 사회, 경제정책이 요구된다하겠

다.

본 보고서에서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인센티브제고를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을

포함한 조세정책에서 찾고 있다. 먼저, 인적자본이 가져오는 생산성의 향상 및 수확체

증현상과 관련한 거시경제적 외부성을 통한 경제성장에 착안하여 외부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부의 활동의 범주를 살펴보고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세정

책을 논의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세제가 인적자본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도있는 거시적

분석을 시도하고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현행 제도를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세제

와 더불어 우리나라 현행 조세행정의 핵심적 문제의 하나인 탈세가 인적자본의 활용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또한 학교교육에 이은 인적자본

의 제2차 축적과정인 직업훈련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 및 대안들이 인적자본 축적

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이러한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인적자본 투자의 촉진 및 효율화에 대한 정책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이철인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준 익명의 논평자 두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수집에 노력을 아끼지 않

은 이영환 주임연구원, 김근영 연구원과 원고정리에 수고한 오미순 연구조원, 그리고

원고교정을 맡아준 출판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199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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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 경제가 과거 30여년간 거의 예외 없이 실현해 왔던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외환위기에 이은 IMF 구제금융으로 사라지고 저성장의 압박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성장의 동인이 무엇

이고 어떻게 하면 다시 고도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설적 질문을 던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루카스 베커를 비롯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성

장의 동인에 대한 직관을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자본의 성장이 급속히 진행된 국가들

로부터 찾는다. 예를 들어 루카스의 논문 “경제개발의 원리에 관하여(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1988)”에 의하면 1960년에서 1980년 사이 실질

경제성장률을 국가간 비교해보면 인도 1.4%, 이집트 3.4%, 한국 7.0%, 일본 7.1%, 미

국 2.3%, 선진국 평균 3.6%으로 지금까지 상당한 발전속도에서 차이를 보여왔으며 이

러한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 보면서 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

는 유력한 변수로서 인적자본축적 속도면에서 국가간 커다란 차이를 부각시킨바 있

다. 이들의 견해에 따라 우리의 경제활동 내력을 살펴보면 무엇이 고도성장을 가능하

게 했으며, 또 어떻게 저성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많은 부분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저개발 상태에서는 문맹의 퇴치와 표준화된 교육을 통하여 단순 공산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저임금정책과 강력한 리더쉽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리라 본다. 그러나 단순공산품생산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임금에 비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인적자본이 제대로 축적되지 않았고 또한 인적자본

시장에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현재 우리사회는 고도의 인적자본이 사회 전반

적인 사고의 인프라에 외부성을 미치지는 상태에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

가 지금까지 가장 잘 누려왔던 인적자본의 과실을 새삼 절실히 느끼게 된다.

외환위기를 외환수급의 일시적 불균형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위기의 근

본원인은 공공부문의 허술한 위기관리능력 및 낮은 인력수준, 또는 더 넓게 보아 거

품경제의 허상을 직시하지 못하고 행해진 과도한 외화 차입에 의한 과잉투자, 방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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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과 소비수준의 급격한 상승 및 이에 따른 생산재에 비해 급속한 소비재 산업

의 팽창 등 국가전체로서 현실파악에 실패한 일종의 낮은 지적능력, ‘도덕적 해이’의

관리 실패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표현이 어떻든 간에 여

러 가지 모순된 관행을 만드는 동시에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익숙해져온 주체는 물질

적 객체라기보다는 경제주체들이며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주체들에 내재화된 인

적자본의 스톡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데 문제의 중요부분이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인적자본에 대한 중요성이 선언적 차원으로부터 점차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시기에 이르렀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수렴현상을 기대하였

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제대로 된 관행과 고도의 생산성 및 사회적 외부성 창출을 통

해 지속적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는 인적자본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러한 외부성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함께 이에 기초한 정부의 정밀한 정책수립

이 병행되어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데 이론적, 정책적 합의가 학계

및 OECD를 중심으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만일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국제간 인적자본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이는 영구히 성장에서 뒤쳐짐

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외부성 창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정확한 현실진단 및 미래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 능력을 보유하

여야 하는 등 활동 및 역할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시각정립이 필요하다. 즉, 과거처럼

정부가 현실과 이론을 별개로 구분하여 현실 논리에만 집착하여 경제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고 사회관행의 저질화를 초래하여 정부활동이 사회적

외부성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는 단순히 정부에 대한 불신

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선진경제와 더 큰 격차를 두고 뒤

쳐지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적자본의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활동은 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에 착안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부활동을 통하여 최적의 인

적자본을 생산 유지하여 성장을 촉진할 것인가?”이란 문제에 대해 조세정책을 중심

으로 그 해답을 모색해보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지식자본

의 하나인 인적자본의 경제적 개념에 대한 구체화를 시도한다. 투자의 일종으로서 인

적자본 투자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실물자본과 다른 인적자본 고유의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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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면서 경제성장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적

자본 투자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 세제가 인적자본축적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거시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하여 경제

의 대표적 자본인 인적자본과 실물자본과의 상대적 세제지원 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며 정부의 인적자본에 대한 보조 및 과세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제

4장에서는 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현행 조세행정의 핵심적 문제의 하나인 탈세가 인

적자본의 활용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학습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및 파급효과라는 인적자본의 외부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가를 분석한다. 제5장

에서는 학교교육에 이은 인적자본의 제2차 축적과정인 직업훈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및 대안들이 인적자본 축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하고, 마지막

으로 제6장에서는 인적자본 투자의 촉진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고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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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인적자본의 개념

최근 급속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는 주로 경영학적 관점, 특히 개별 기

업의 생산성 제고의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종래의 재무제표 중심

의 실물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특정한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무형

자산의 범주를 대체로 고객관련 자본, 조직관련 자본, 그리고 직원의 업무수행능력관

련 자본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눈 뒤 이를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지식”으로 규정한

다. 그러나 전통적 경제학 분야에서는 개별 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관심에 더하여 국

민경제의 거시적 성장 및 효율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접근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다양한 비물질적 생산요소(앞으로 무형자산으로 약함)가 인간에 체화(embody)되어 있

음에 착안하여 이를 총체적으로 집약하여 주로 인적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아직까지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학문적 개념규정이 완결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구분

을 하기는 어려우나 지식자본에 대한 투자란 결국 능력(capacity; 생산할 수 있는 능

력, 소득을 벌 수 있는 능력,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능력 등)을 축적하는 행위로서 인

적자본투자의 목적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 정부는 정보통신, 방송영상, 문화, 관광 등을 중요 지식기반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들 산업을 정부의 재정,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통해 중점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제조업에만 적용하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하여 내년 6월까지

디자인,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시 투자액의 10%를 소득, 법인세액에서 공

제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지원대책은 지식산

업으로 육성할 만한 산업 및 업종의 분류로부터 시작하여 벤처캐피탈 및 엔젤캐피탈

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다루지 않는다. 그러

나 이러한 논의가 최근에 와서 많은 관심과 초점의 대상으로 부각된 것은 과거와 같

이 막연히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한 사업의 대형화보다는 노하우와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규모와 무관한 산업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개념 도입이 일천한 지식기반경제는 결국 무형자산의 핵심인 인적자본의 중

요성이 과거보다 확대된 경제를 뜻하며 인적자본의 습득 및 전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다. 본 장에서는 지식기반경제 그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지식기반경

제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지를 간략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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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적자본의 축적과 관련하여 인적자본의 여러가지 특수성을 살펴

보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그 의미를 규명해 보면서 정부의 역할

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1. 인적자본과 지식기반경제

가. 지식기반의 경제

최근 미디어의 집중적 소개와 함께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접해보

았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지식기반경제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보다 지식기반사

회의 중요 측면들을 소개하는 것이 보다 이해를 도울 것 같아 간단한 정의와 함께 중

요 개념인 학습, 지식망의 구축 및 전파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지식기반경제는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이 주로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배분 및 사용

에 근거하고 있는 경제를 의미한다. 이때의 지식은 단순한 정보와 구별되면 주어진

정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

되고 있다. Machlup(1984)는 지식자본을 3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R&D투자 등으로 인

하여 생겨난 지식으로 물리적 수단이나 객체, 예컨대 개별 기계에 체화되어 있는 지

식, 둘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인간내부에 체화된 지식, 셋째, 객체나 인간에 체화되

어 있지 않고 창조 공유되는 지식으로 구분한다.

지식기반의 경제는 부호화된 지식은 물론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된

암묵적인 지식을 계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암묵적 지식의 경우 학교

교육과 같은 공식적 교육 외에 현장 경험을 통한 학습이 중요하고 회사나 여타조직도

새로운 기술을 전수 활용하기 위한 “학습하는 조직”이 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네트워

크를 이용한 소비자, 공급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의 교환

활용이 기술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결국 지식습득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인적자

본의 축적에 있으므로 지식기반경제란 인적자본의 축적과 전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에서는 개인의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인센티

브가 충분히 부여되고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인적자본의 축적으로부터 양(+)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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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존재하여 인적자본투자로부터의 수익률이 높게 된다.

이처럼 학습을 통한 지식의 축적을 중요시하는 기반경제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

에 못지 않게 지식의 전달과 배포를 통한 파급과 활용이 중요하다. 이때 사회는 결국

네트워크사회로 이행하게 되어 지식 및 학습이 집약된 지식망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

하는 능력이 개인과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고 본다. 거시적으로 볼 때 과학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업과 학계, 정부간의 협력관계가 국가의 기술혁신 능력을 결

정하게 되고 기술혁신 주체들이 적시에 관련 지식 스톡(s tock)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인 지식전파력이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에서 과

학기술과 교육훈련 등에 대한 정부정책은 과거에 비해 보다 중요성을 지니게된다. 특

히 정부는 국민들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학습능력을 배양시키고 경제전반의

지식 전파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바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나.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본시장

정보와 지식은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과거나 현재나 구분할 필요 없이 어

느 시대에나 중요시 되어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로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과거와의 차별성에서 구해진다. 경

제활동이 표준화된 생산라인을 통하여 대량생산에 치중하였던 시기에서는 기술개발이

대량생산 그 자체만을 위한 개념에 국한되었으므로 개발된 기술의 성질이 종국적으로

유형화되어 생산기술에 대한 모방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기술축적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제간 무역

및 자본이동이 미미하여 기술우위의 독점적 지위가 다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고 이에 따라 기술 그 자체가 커다란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

나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정, MAI 등으로 국제간 자유교역이 국제적으로 새

로운 규범(norm)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술개발의 과실이 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잠재적

으로 더욱 커지고 이와 함께 지적 자산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독점적

권한이 더욱 확대되는 등 경제환경의 변화가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 그리고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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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기 어려운 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급속히 대두시켰다고 하겠다. <표 2>에서 보듯

이 종래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전통적 선진국들의 성장률과 아시아국가

들의 성장률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두드러진 상관관계 없이 성장률 패턴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선진

국들의 성장률은 상승하는 반면 한국, 일본, 싱가폴 등의 국가에서는 점차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물론 1997년 중반부터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의 위협으로 직접

적으로 성장률에서 후퇴를 보이게 되었지만 그 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었음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의 결과는 구미 선진국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된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스웨덴 일 본 싱가폴 대 만 한 국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3.2
2.9
3.1
3.9
2.5
0.8

- 1.0
2.7
2.2
3.5
2.0
2.4
3.8

3.8
4.3
4.8
5.0
2.2
0.4

- 2.0
- 0.5
2.1
4.3
2.0
2.1
3.4

1.9
2.5
2.3
4.5
4.3
2.5
0.8
1.2

- 1.3
2.8
2.1
1.5
2.3

2.3
2.3
1.4
3.6
3.7
5.7

13.2
2.2

- 1.2
2.9
1.9
1.3
2.0

2.2
2.2
2.8
2.7
2.4
1.4

- 1.7
- 1.4
- 2.2
2.6
3.0
2.5
-

5.0
2.6
4.1
6.2
4.7
4.8
3.8
1.0
0.3
0.6
1.4
3.6
0.9

- 1.6
1.8
9.7

11.6
9.6
9.0
7.3
6.3

10.4
10.1
8.8
7.3
6.2

5.6
12.6
12.7
7.8
8.2
5.4
7.6
6.8
6.3
6.5
6.0
5.7
6.8

6.5
11.6
11.5
11.3
6.4
9.5
9.1
5.1
5.8
8.6
8.9
7.1
4.9

자료: IMF, International F inancial S tatis tics , 1998. 11.

지식기반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인적자본에 대한 평가가 보다 차등적으로 변화한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증가와 대우향상이 뚜렷해짐을 선진국

들의 추세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통계를 보면, 중등교육 이하계층의

실업률이 평균적으로 약 10.5%인 반면 대학교육 이수계층의 실업률은 3.8%로서 이는

세계화와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더욱 유연해진 기업의 조직형태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등교육 이하 및 이상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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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누어 실업률을 구하여 볼 경우 두 집단간 실업률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

나거나 적어도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들에서 보다 높이 기록됨을 <

표 1>로부터 알 수 있다. 또한 본문에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학력간 임금격차가 지속

적으로 감소해온 것도 우리나라의 실업률패턴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부표 2>참

조). 이러한 결과는 OECD 국가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수급

현황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학력에 대

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한편, 노동공급의 측면에서는 1980년대이래 대학 정

원을 늘린 후 지속적인 고학력자의 배출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실업률을 노동수급

불균형의 함수로 볼 때 이러한 실업률 구조가 OECD 국가들과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2> 우리나라의 교육정도별 실업률

(단위: %)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평균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3.9

2.6

1.2

1.1

1.0

1.3

1.2

1.2

1.1

1.4

0.6

0.3

0.3

0.3

0.4

0.5

0.4

0.4

2.7

1.5

0.7

0.6

0.6

0.8

0.8

0.7

0.7

7.4

5.3

2.3

2.0

2.3

2.7

2.4

2.0

1.9

4.2

1.8

1.1

1.2

1.4

1.5

1.2

1.0

1.2

6.3

4.1

1.8

1.7

1.9

2.2

1.9

1.6

1.6

8.8

6.3

3.5

3.1

3.3

3.7

3.1

2.6

2.7

10.7

5.0

3.1

3.5

3.5

3.3

2.7

2.4

2.1

9.3

5.9

3.4

3.2

3.3

3.6

3.0

2.5

2.5

5.6

5.9

4.1

3.3

3.0

3.7

3.3

2.5

2.5

9.2

10.1

5.3

4.5

4.7

4.7

4.2

3.3

2.9

6.2

6.6

4.4

3.6

3.4

4.0

3.6

2.7

2.6

6.2

5.0

2.9

2.5

2.6

3.2

2.7

2.3

2.3

3.5

2.4

1.8

1.9

2.1

2.2

1.9

1.7

1.6

5.2

4.0

2.4

2.3

2.4

2.8

2.4

2.0

2.0

자료: 통계청,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 각 연도 및 해당부분.

현재 주요 OECD국가경제는 이미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고

주요 OECD국가 GDP의 50%1) 이상이 이미 지식기반산업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이러

1) 우리나라는 산업연관표상 지식기반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산업이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약 30% 정도로 대략보고 있으나 재래산업도 분류상 포함되어 다소 과대평가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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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노동자나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부터 입증된다. 아래 <표 3>과 <표

4>에서 보듯이 저숙련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숙련도가 증가할수

록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1981년에서

1992년 사이에 교육정도별로 볼 때 실업률이 저숙련자에 높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대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노동수요가 대부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부문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록 기술발전이 쉽게 가시화 되지는 않지만 인

적자본시장의 움직임을 보게되면 이미 상당 수준 진전되었으며 이에 맞는 기술을 습

득하지 않으면 취업의 기회가 매우 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저학력 저숙

련 기술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데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표 5>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 실업률의 교육정도별 분류는 OECD 국가들과 정반대 양상을 보여주

고 여러가지 요인들 중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구조를 지닌 것이

OECD 국가들과 가장 구별되는 이유라고 본다

다. 인적자본 투자에서의 특수성

이러한 급속한 변화의 추세를 보면 인적자본의 스톡이 가장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

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정책들이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연히 던지게 된다. 과거 설비투자위주의 실

물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인적자본의 투자 촉진을 위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시적으로 보아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이에 따라 기업이 설비투자자금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그

러나 과연 이러한 저금리 정책이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자연히 제기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적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인적자

본투자비용을 낮추어 줄 수 있겠는가가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또한 실물투자자금이

과거 상당부분 생산성에 따라 이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투자자금이 낭비된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인적자본시장에도 경쟁원리가 흐르지 못하면 인적자본의 투자 또한

생산성과 무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행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다.

보는 견해가 있음(오상봉, 지식기반 신산업 발전방안(1998), 산업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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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육정도별 실업률(25 34세, 1992년)

(단위: %)

초등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 체

캐나다

미 국

호 주

뉴질랜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 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 국

노르웨이

스웨덴

21.9
13.3

-
21.5
24.6

-
-
-

38.9
18.9
15.1

6.6
-

25.5
10.3

-

20.8
19.6
14.7

7.8
10.6
23.0
18.0
10.2
21.1
12.1

6.6
6.4

22.3
21.2
12.7

9.6

11.8
8.9
8.7
8.2
6.3

10.5
9.5
6.1
9.7

14.1
4.2
6.0

18.7
9.8
7.4
6.4

10.3
5.7
5.8
5.6
3.1
7.2
5.6
4.6
6.4

-
-

2.7
16.7

3.8
4.1
3.2

6.5
3.0
3.7
5.0
3.4
7.8
6.8
4.3
5.0

17.2
5.2
2.5

17.5
3.8
2.8
3.7

11.9
8.2

10.0
10.3

8.6
13.6
11.3

6.1
15.0
13.7

5.8
6.1

21.1
10.2

6.8
6.1

한 국 0.6 1.9 3.3 - 3.4 2.4

자료: IMF, International F inancial S tatis tics , 1998. 11.

.

<표 4> 교육정도별 상대적 실업률(고졸=100, 1992년)

(단위: %)

초등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평 균

캐 나 다

미 국

뉴질랜드

덴 마 크

프 랑 스

스 페 인

영 국

핀 란 드

노르웨이

스 웨 덴

한 국

160(156)

183(158)

175(158)

-

146(126)

109(110)

-

-

145(104)

- (147)

18(29)

155(144)

190(153)

87(101)

170(155)

180(159)

125(110)

176(150)

123(140)

145(191)

108(194)

58(6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2(81)

64(69)

61(95)

63(68)

63(68)

89(- )

40(54)

47(- )

57(55)

53(38)

-

54(54)

40(37)

49(94)

52(38)

60(68)

70(58)

44(47)

28(- )

37(64)

47(38)

103(68 )

10(5.6)

6.6(5.8)

8(2.3)

10.6(6.3)

8.8(5.6)

14.7(8.2)

8.4(8.5)

11.4(3.7)

4.6(1.3)

3.8(2.2)

2.4(4.5)

주: ( ) 안은 1981년의 수치임.

자료: OECD, E ducation and E m ploym ent, 199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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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 : 성별 교육 정도별 비교(1991)

(단위: %)

남자(A) 여자(B) A- B

초등학교 이하(12)

중학교 이하(20)

고등학교 이하(20)

전문대학 이하(16)

대학 이상(20)

74.1

85.3

90.6

93.1

94.0

35.7

54.2

69.3

80.6

84.2

38.4

31.1

21.3

12.5

9.8

주: ( ) 안은 해당국가의 수를 나타냄.

자료: OECD, E ducation and E m ploym ent, 1995.

이러한 정보와 지식이 인간에게 체화(embody)되는 과정은 실물자본의 축적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비용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치르

고 얻어지는 것을 그 특성으로 한다. 즉, 지식의 습득행위 자체가 미래의 보상을 예측

하고 일종의 투자행위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가장 단순화된 경제를

상정해보자. 즉, 한 개인의 투자행위가 다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본시장이

완전하다. 이 경우 이상적인 지식 투자행위란 개인이 스스로 투자의 결과를 떠 안고

개인 자신의 비용으로 투자비용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때 인적자본 투자로부터의 수

익률이 낮다면 이러한 투자행위가 자연스레 위축될 것이다. 또한 실물투자의 주체는

개인으로서 개인의 효용극대화 행위에서 볼 때, 실물투자와 인적자본투자간 한계투자

수익이 한계투자비용과 균등화될 때까지 투자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 직관적으로 예

측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비록 투자로부터의 수익률이 높더라도 막대한 투자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비용을 조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 지식 습득을 위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문제가 발생한다(유동성제약관련 시장의 불완

전성).

한편, 앞서 직관에 기초하여 예견한 가설인 “실물투자와 인적자본투자간 한계투자수

익이 한계투자비용과 균등화될 때까지 투자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곧 실

물투자와 인적자본투자는 상호 대체재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물투자와는 달리 인적

자본이 개인 내부에 체화되어 있어서 인적자본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노동력, 실물자

본과 함께 효율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인적자본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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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본처럼 부모로부터 일시에 상속받을 수 없고, 인적자본축적에 따르는 비용이 체

증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인적자본 투자에는 시간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고

둘째, 개인 삶의 기간이 제한적이므로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을 향유하는 기간이 짧게

되면 동일한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라도 실행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개인간 상당한 이

질성(예를 들어 능력의 차이)을 고려하면 실물자본과 같이 이자율을 매개로 한 동질

적 조정이 일어나기 어렵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개인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과 함께 장래의

수익을 기대하고 공동 투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필요로 하

는 기술(skill)에 대한 수요가 경제환경에 따라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습득한 자를 외부에서 찾기가 보다 어려워짐에 따라 직업훈련 등으로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적자본을 피고용자에게 주입하려는 유인이 커지게 된다. 이때

투자의 비용을 분담하더라도 투자 이후의 결실을 배분하는 데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비용분담에 참여한 경제주체들간의 분리(separation, 예를 들어 이직 또는 해고)

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상태를 초과하게 됨으로써 투자의 과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없

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곧 지식이 필요한 부문에 제대로 매칭되지 못함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경향은 한 기업에 있어서 축적된 지식 및 노하우가 다른 기업에서 쉽게

쓰여질 수 없을 때(즉, Becker의 specific human capital) 보다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

다.

이에 더하여 만약에 개인의 지식축적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투자의 과실을 높일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외부성을 미칠 경우 지식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증가한다. 예

를 들어, 교육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이러한 합리성이 체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그들의 생산성도 함께 상승한다면 개인의 지식 투

자의 과실은 개인 자신만의 효용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효용 증가분까지 포함하

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이 존재하게 되

면 인적자본에 대한 개인차원에서의 투자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

게 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이 가져오는 소비적 혜택

(consumption benefits) 즉, 인적자본을 풍부히 체득한 개인에 대한 생산성에 상응하

는 임금우대 이외에 사회적 우대, 그리고 그렇지 못한 개인에 대한 천시풍조는 인적

자본을 지나치게 과다 투자하게 할 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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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조세체계, 특히 소득세제는 수직적 형평성의 달성을

위하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누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투자소득에 대한 과

세는 개인의 투자행위를 위축시킴을 알 수 있다. 또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

로 소득측면에 있어 하위계층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단지 위험에 대한 보험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들의 소득을 상승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

라서 이러한 제도들은 일정 수준 이하의 인적자본 형성에만 보조를 해줌으로써 일종

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미시적 요인들(조세에 의한 가격 왜곡, 생

산요소의 이동 및 해고, 사회보험 등)은 인적자본 및 지식자본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

한 고려대상으로서 거시적 변수들(GDP대비 교육투자의 비중, 취학률, 문맹률 등)의

분석만으로는 인적자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라. 인적자본에 대한 주요 연구현황

앞서 밝혔듯이 인적자본은 지식자본의 가장 핵심적인 한 형태이다. 보다 실용적인

정책개발에 관심을 둔 OECD에서는 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기반경제의 특성과

특정지표개발 및 이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역할 파악에 중점을 둔 연구를 진행 중이

다.

가장 큰 카테고리로서 신기술개발, 인적자본의 생성, 인적자본의 이동가능성, 전파

및 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을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UN 통계청과 공동으로 인적자원계정을

작성 중에 있으며 여기서 가계부문의 생산, 소득, 분배, 소비, 저축 등 경제활동 내용

을 추계하고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가계의 생산 소비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 방법은 인적자본의 질을 교육수준으로 보고 교육수준을 학력지수로 나타내어 비교

한다.

이에 반하여 순수 경제학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성장에 맞춘 이른바 신성장이론

(new theory of economic grow th)이 제기되어 정보와 지식에 기초한 기술혁신을 내

생적 성장동인으로 연구하고 있고, 경제학 일각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각 경제주체

의 계속적인 학습능력과 기술혁신 행태의 분석에 중점을 둔 소위 생태경제학을 제기

하고 있으며 인터넷 가상공간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의 발달에 따라 정보와 네트워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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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초점을 맞춘 사이버경제학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종래의 정

보화나 정보혁명의 범위를 넘어 산업사회에 대응하는 의미로서의 지식기반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 하나는

지식기반시대에 국가와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실용적인 연구

이고 다른 하나는 종래의 경제분석의 대상이 되어왔던 기본 재화나 용역과는 달리 사

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되는 정보 지식의 특성에 착안하여 새

로운 경제이론을 정립하려는 보다 이론적인 연구의 흐름이다.

이론의 체계를 보다 정형화하여 보면 지식이란 변수를 구체화하는 방법에 따라 다

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지식을 과거에 집착해온 생산요소인 자본과 가용인구수와는 다

른 제3의 요소로 보는 시각에는 이견( )이 없다. 첫째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주

요 생산요소를 자본과 노동으로 보고 모든 생산 활동이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에 의

하여 결정되며 나머지 지식 또는 기술은 확률적 요인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것은 아래에 있는 생산함수 (1)에 해당된다. 둘째로는 이와 달리 지

식수준이 자본 노동과 분리된 기술수준에 반영되어 있어 지식축적 부문의 내생적 다

이내믹스에 의해 기술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보는 시각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아래에 있는 생산함수 (2)와 (4)에 해당된다. 셋째는 노동에 인적자본이 축

적 체화된 상태를 측정하여 이를 지식이라 규정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두 시각을

종합하여 지식수준이 자본 노동과 분리된 기술수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기술을 결국 인적자본 스톡의 함수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아래에 있는 생산함수 (3)에 해당된다. 두번째 시각은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적

지식수준이 높아질 경우 기술수준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내포

한다. 이는 곧 R&D 등 기술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노하우가 축적되어 기술발전

이 촉진되어 성장을 꾀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생산함수 (2)). 두번째와 세번째

시각은 지식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우 노동생산성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생산함수의 형태를 기준으로 본 지식과 인적자본:

(1) Y t = A t F ( K t , L t ) . 여기서 A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전통적 성장모형에서의

노동과 자본이 이에 해당된다.

(2) Y t = A ( R t ) F ( K t , L t ) . 여기서 R은 R&D 투자 등 기술개발 지출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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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적 성장이 R&D 투자에 의존한다.

(3) Y t = A t F ( K t , E t ) . 여기서 E t는 노동의 질적 계수를 고려한 실질 노동단위로

측정한 노동력을 의미하며( E t = H t L t ), 내생적 성장이 인적자본투자에 의존한다.

(4) Y t = A ( H t ) F ( K t , L t ) . 여기서 생산함수 (3)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생적 성장이

인적자본투자에 의존하나 인적자본은 노동의 생산성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본의 생산성까지 동시에 향상시킨다.

2. 성장이론에서의 인적자본

가. 성장이론의 변천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이론인 규모의 경제는 경제성장의 동인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의 분업 및 특화와 함께 규모의 경제는 성장에 대

한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는 데 밑바탕이 되어 왔다. 그 후에 나온 맬더스(Malthus )의

인구론도 성장론적 시각에서 해석할 경우 인구변화와 경제성장과의 동태적 관계에 대

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의 동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론적 기초가 재정립되면서 내생적 성장론(endogenous grow th theory)이 대

두되었다. 모든 성장론은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경로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므

로 결국은 경제의 공급측면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성장이론에서 정의되고 있

는 경제성장이란 국가경제의 공급능력 확대를 의미하는 잠재성장에 해당한다. 반면,

단기현상인 경기변동과 관련된 이론은 대부분 수요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를 성장이론과 구분해야한다. 물론 현실에서 관측되는 경제활동의 결과는 두 가지 요

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반드시 공급측면만을 강조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문제를 찾아내

려고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겪고 있는 저성장의 어려움이 마치 인적자

본 축적 그 자체의 후진성에 의해서만 발생된 문제로 보아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

나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생산능력에 의하여 경제의 규모 및 성장률이 결정될 것이므

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및 관리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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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전파 성장론과 내생적 성장론

모든 성장론에서는 노동, 자본, 기술 등을 요소로 하는 생산함수에 저축결정 및 자

본축적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추가하여 동태적 성장경로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

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신고전파 성장이론과 내생적 성장이론 사이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생산성증가를 주도하는 기술진보의 외생성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요약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이에 대한 간략한 비교를 한다.

1) 신고전파 성장론(neoclassical grow th theory)

신고전파 성장론에서는 경제성장의 동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저축과 투자를 통한

실물자본의 축적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자본축적에 따라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만,

자본의 한계생산성 체감으로 인하여 자본규모가 확대될수록 성장은 둔화되고 경제가

장기균형상태(s teady- state)에 진입하면 1인당 자본규모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기술진보가 없을 경우 1인당 GDP의 증가도 멈추게 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론은 기술진보의 속도가 모든 국가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간 1인당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수렴현상(convergence)이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

다. 즉, 1인당 자본규모가 작을수록 소득수준은 낮으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므로 장

기적으로는 저소득국가와 성장이 둔화된 고소득 국가간의 소득격차가 줄어들 것이라

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수렴현상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

지 못하고 있고 최근 국가간 소득격차가 오히려 커져 가는 예가 더욱 자주 발견된다.

요약하면 장기균형상태에서는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소멸

되고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증가가 성장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 성장이 가

능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보에 의한 총요소생산성(T FP: T otal Factor Productivity)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신고전파적 성장론은 이론적 체계의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가정에서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면을 지적하

자면, 기술진보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결국은 이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즉, 경제성장)을 외생적인 현상으로 결론짓는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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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 내생적 성장론

신고전파 이론이 장기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기술진보를 현실적으로 잘 취급

하지 못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기술진보의 동인을 경제주

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연계시켜 찾으려 하고 있다. 즉, 기술진보가 경제내의 내생

적 변수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구조를 모형에 포함시킨다. 내생적 성장론은 기술진

보의 구체적인 동인으로 R&D 및 교육투자, 인적자본, 학습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물자본에 대비되는 인적자본은 종래의 노동력 개념이 유량(flow )을 의미하던 것과

는 달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축적이 가능한 저량(s tock)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

다2). 즉, 노동은 생산에 요구되는 단순한 가변투입요소(variable input)로서 매기마다

기계적으로 자본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생산요소가 아니라, 생산에 거듭하여 이용됨에

따라 또는 교육투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생산력이 향상되어 과거의 노동스톡에 축적이

가능한 일종의 자본이며 실물자본과는 달리 인간에 체화된 형태로 축적된다는 의미에

서 인적자본이라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이나 인적자본 등은 양(+)의 외부효과를 창출함

으로써 생산성증가에 기여하고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수렴현상이 반드시 도출되

지 않는 이유는 신고전파이론에서와는 달리 저량변수들에서 수확체감의 법칙이 반드

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로 국제교역과 연계되어 토론되고

있는 학습효과는 학습이 거듭될수록 생산성이 계속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를 포함하여 수출주도의 경제발전방식을 채택한 국가들의 고성장을 설명하는데 중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생산활동에서의 외부성이 존재하여 개인차원에서의

수익률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수익률이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경제내에 규모의 효

과가 발생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외부성과 규모수

익체증(increas ing returns to scale)에 기초한 내생적 성장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인적자본으로 인하여

국가별 소득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수렴현상(convergence)의 가능성이 낮다. 실제로 인

2) 통상적으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는 노동투입 시간과 같은 유량(flow)의 개념이었으나 인적

자본은 지식과 경험 등을 포함하는 저량(s toc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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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개도국들은 실물자본

의 빠른 축적을 통하여 일정 수준까지는 선진국과의 1인당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기술 및 인적자본의 열세를 극복하지 않는 한 경제적 수렴은

어려울 것이다. 둘째, 경제주체의 기술개발 및 인적자본 투자에 따른 기술진보는 외부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공공재적인 특성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

부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각 기업 혹은 산업 차원에서 이룩된 기술개발

은 다른 기업과 산업에 신속히 전파되고 사용될 수 있으며 타국가에도 모방의 요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외부효과 때문에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기술개발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

다. 성장회계

이상의 토론으로부터 생산요소의 투입량, 기술발전 및 인적자본 축적으로부터의 외

부성 수준 및 전파속도가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생산요

소 투입을 극대화시키고 기술발전을 촉진하며 동시에 이로부터의 외부성을 극대화하

는 것이 성장을 위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이 자명하게 이해된다. 이러한 맥락

에서 각각의 요인에 대한 성장 기여도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끌어

내는 것이 각국 정부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장회계는 표현 그대로 경제성장

을 요인별로 구분하여 각 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먼저 그 기법

을 간략히 살펴보면, 국가경제의 경제성장을 노동과 자본축적에 의해 가능했던 부분

과 특정 요인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부문을 기술진보(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부분으로 정의하여 두 요인을 분리한다.

경제성장률 = a 자본성장률 + (1- a) 노동력 성장률 + 기술진보율

여기서 a는 자본소득이 총생산의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대한 성장회계는 그 동안 관심 대상이 되어온

탓에 여러나라의 성장론자 및 무역론자들에 의하여 분석되어 왔다. 그 대체적 실증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 싱가폴 등 아시아 개도국들의 경

제성장은 빠른 실물자본 축적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보여 향후 점차 성장이 둔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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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술진보 혹은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전체 성장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성장기여도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자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개도국과 선진국간에 총요소생산

성 증가율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결과는 개도국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가능하였음을 상당 부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

로 개도국이 성장을 지속할수록 이러한 기술모방의 여지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자체적인 기술개발 능력 없이는 지속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아래 <표 6>은 영(Young, 1995)의 논문에서 요약한 결과를 보여

준다.

<표 6> 성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단위: %)

경제성장률
양적 성장 질적 성장

자본기여분 노동기여분 생산성 증가

한 국 10.3(100) 4.1(40) 4.5(44) 1.7(16)

싱가폴 8.7(100) 5.6(65) 2.9(33) 0.2( 2)

대 만 9.4(100) 3.2(34) 3.6(39) 2.6(27)

홍 콩 7.3(100) 3.0(41) 2.0(27) 2.3(32)

미 국 3.6(100) 0.7(19) 1.4(39) 1.5(42)

주: 1.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계는 Young(1995)에서 인용하였으며, 미국은 Denison(1979)의

추정결과를 Young의 방법에 따라 재구성한 것임.

2. ( ) 안의 수치는 전체 경제성장률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를 의미.

3. 한편 한국의 경우 생산성 증가의 성장 기여도가 1972 1982년간 26%, 1982 1992년

간 53%로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Kim&Park(1985), KDI보고서 방법을

원용).

영(Young, 1995)은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요소 투입의 지속적인 성장

에 의한 경제성장이었지 기술진보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데에 기초하지 않았음을 실증

적으로 보여주면서 계속하여 자본과 노동력의 조달 및 투입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

로 머지않아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리라 예측한 바 있다. 물론 영이 예상한 것은 실물

적 현상으로서 성장의 둔화이지만 결과적으로 금융현상인 외환위기의 도래와 함께 설

- 24 -



명의 신빙성을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3)

그러나 이러한 영의 견해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노동

력투입에는 아직도 상당한 여력이 존재한다. <표 7>은 1993년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부표 3>의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경제활

동참가율이 1985년이래 계속하여 상승하였으며 최근 IMF시기에 직업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다소 감소하였으나 추세적으로 보아 여성경제활동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양적투입에 한계를 지금 논하기는 이르다고 판단된다.

<표 7> 자본 및 노동력의 투입 증가율

(단위: %)

노동력 투입 자본 투입

노동생산성

물적기준 증가율 부가가치 증가율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4.6

10.0

10.3

6.3

2.6

1.5

2.2

3.0

- 0.7

2.3

4.1

1.5

3.0

-

-

-

-

12.9

27.8

24.5

14.0

- 1.3

36.7

37.9

15.7

- 6.9

-

8.3

7.7

10.4

7.5

12.7

13.8

10.7

8.0

10.1

10.4

13.1

13.4

-

7.8

8.1

10.0

7.8

12.2

11.8

8.8

7.6

9.3

9.1

11.8

12.7

자료: 한국은행 거시경제자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하였음.

3) 외환위기라는 금융현상도 그 본질은 실물부분에서 고성장이라는 환상이 깨어짐에 따라 급속

한 외환의 유출이 이어진 것으로서 그 원인은 성장의 저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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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투입되는 생산요소가 질적으로 계속 개선되지 못함을 역설하는 영(Young)

의 계산은 노동력의 질적인 변화 즉, 고학력화의 현상을 수정된(adjus ted) 노동력에

포함시켜 노동력의 양적 증가로 처리하여 생산성 향상이 1.7% 내외인 것으로 보았으

나 이는 시각에 따라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급속한 고학력화 현상은

양적 팽창이라 할 수 있으나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향상이 반드시 병행한다고 볼 수

는 없다. 보다 합리적인 견해로서 고학력자의 양산과 더불어 이들이 사회적으로 양(+)

의 외부성을 미치게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 사회의

동태적 성장경로로서 쉽사리 계량화하기 힘든 부분일 것이다. 이를 단지 과거의 성장

을 자료상 급속한 양적 노동력의 성장으로만 치부한 채 이와 병행하는 질적 성장이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패턴이 계속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8>에서 보듯이 총요소생산성이 평균적으로 1.7% 정도의 성장에 그치고 있으나

1975 1980년보다는 1980 1985년, 그리고 1985 1990년 사이에 각각 2.4% 그리고

2.6%로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계열이 길지 않아 일반화하기 곤란하지만

1975년이래 계속하여 고학력화가 진행되었고 특히 1980년대에 들어 졸업정원제 실시

와 더불어 고등교육에 참여한 인원이 급격히 증가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성장론

에서 주장하는 인적자본의 외부성 또는 수확이 체감하지 않는 현상은 이러한 인적자

본의 질적 향상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질적으로 향상

된 대다수의 인구가 사회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또한 생산에 직접적으

로 기여할 때 인적자본의 외부성이 비로소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지 매년 고등교육 수

혜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즉시 생산성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

한 맥락으로 보아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어느 수준

(threshold) 이상을 넘어서야 비로소 급격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4). 따라서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실태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

을 알 수 있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4) 예를 들어 과반수투표이론(majority vot ing theory)에 의하면 고학력자가 반을 넘어서면 고

학력자들의 의사가 사회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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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960 1990년 동안의 성장회계

(단위: %)

기간

성장률 노동에

귀속되는

비중
산출 자본

가중평균된

자본
노동
가중평균된

노동
기술진보율

농업을 제외한 경제 전체

60 66

66 70

70 75

75 80

80 85

85 90

66 90

0.077

0.144

0.095

0.093

0.085

0.107

0.103

0.069

0.167

0.121

0.158

0.102

0.105

0.129

0.070

0.194

0.118

0.178

0.099

0.108

0.137

0.062

0.095

0.052

0.040

0.031

0.061

0.054

0.072

0.103

0.055

0.052

0.047

0.072

0.064

0.005

0.013

0.019

0.002

0.024

0.026

0.017

0.690

0.690

0.661

0.694

0.729

0.739

0.703
제조업

60 66

66 70

70 75

75 80

80 85

85 90

66 90

0.123

0.204

0.165

0.127

0.106

0.118

0.141

0.105

0.205

0.133

0.207

0.075

0.147

0.151

0.115

0.104

0.084

0.047

0.019

0.069

0.063

0.115

0.108

0.088

0.062

0.039

0.082

0.074

0.013

0.048

0.053

- 0.007

0.051

0.008

0.030

0.504

0.504

0.477

0.503

0.547

0.572

0.521
기타 산업

60 66

66 70

70 75

75 80

80 85

85 90

66 90

0.127

0.176

0.085

0.117

0.089

0.119

0.115

0.188

0.258

0.104

0.180

0.131

0.058

0.142

0.082

0.165

0.006

0.051

0.051

0.040

0.058

0.097

0.166

0.014

0.071

0.051

0.050

0.067

- 0.012

- 0.033

0.028

0.010

0.014

0.066

0.019

0.537

0.537

0.528

0.672

0.693

0.674

0.624
서비스업

60 66

66 70

70 75

75 80

80 85

85 90

66 90

0.059

0.118

0.083

0.073

0.074

0.099

0.088

0.052

0.142

0.124

0.140

0.107

0.096

0.121

0.048

0.163

0.131

0.139

0.113

0.098

0.127

0.040

0.079

0.043

0.033

0.034

0.060

0.048

0.054

0.089

0.042

0.045

0.047

0.069

0.057

0.007

0.014

0.022

0.009

0.016

0.025

0.017

0.804

0.804

0.782

0.796

0.828

0.821

0.806

자료: Young(199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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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제도적 측면

이와 같이 인적자본의 개발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

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중요시되고 이에 대한 다음 세

가지 주요 기능간의 균형유지가 정책의 주안점이 되고 있다. 첫째, 새로운 지식을 생

산해야 하고 둘째, 지식을 전수해야 하며 셋째, 지식을 이전 전파해야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나 기술혁신의 경제공

헌도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아직 미흡한 상태인 데 측정대상이 인

적자본과 같은 무형자본이므로 정확한 측정에 한계가 존재한다.

가. 새로운 지식의 생산

전통적으로 상업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초과학의 연구는 일종의 공공재로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기초과학과 상

용기술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특히 R&D에서 민간이 점유하는 비율은 약

67% 정도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실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할 때 정

부는 순수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지원의 폭을 외부성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해

야 한다. 이때 간과해서 안될 사실은 민간에 의하든 정부기관에 의하든 간에 연구개

발에 있어서 공공성 및 외부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곤란하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시장은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R&D부문에 대해 최적의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각

종 지원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식기반사회의 정부는 외부성의 정도

및 크기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나가야 하는 데 업무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 지식의 전수

과학자와 기술자의 교육 훈련을 통한 지식의 전수 또한 인적자본 축적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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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다. 지식이 점점 세분화되면서 대학원 이상의 고등교육을 원하는 지원자는 늘

어가나 현재 시설과 인력으로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는 상태이므로 대학 등 연구기관의 지식생산 역할과 지식전수 역할 사이의 적절

한 배분과 균형 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루카스(1988)는 실물자본 축적으로부터의

수익률과 인적자본 축적으로부터의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5) 1909 1957년의

기간동안 인적자본이 미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학교교육과 현장학습으로 구

분하여 측정하였다. 박기성(1995)은 이러한 방법을 한국에 적용하여 <표 9>의 결과를

얻었다. 미국의 경우 인적자본 증가의 64%가 학교교육에 의한 것이었고 나머지 36%

가 현장학습에 의한 것이었던 반면에 한국의 경우 학교교육에 의한 인적자본의 증가

는 16%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84%는 현장학습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한국의 경우 학교교육보다 현장학습이 인적자본 축적에 더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9> 학교교육과 현장학습에 의한 인적자본 증가율

(단위: %)

실물자본 축적률1)
학교교육에 의한

인적자본 증가율

현장학습에 의한

인적자본 증가율

한국(1963 1982)

미국(1909 1957)

4.53

1.4

0.72(16%)

0.9(64%)

3.81(84%)

0.5(36%)

주: 1) 실물자본 축적률=인적자본 축적률로 가정.

자료: 박기성(1995)에서 원용함.

다른 한편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1992년 실시한 숙련 형성 조사 에 의하면 300여

개의 조사대상 사업체의 80%가 여러 교육훈련 중에서도 사내 교육훈련 및 경험 축적

이 생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2%가 실업계 교육과 대학까지의 정규

5) 인적자본 축적의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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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8%가 공공 및 민간직업훈련 기간의 훈련이라고 응답했다. 즉, 학교교육보다 현

장학습이 근로자의 생산능력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근로자

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3,000여명의 조사대상 근로자 중 59%가 직장의 선

배 근로자나 동료 근로자로부터 습득한 지식이 정규교육과 비교해서 숙련 또는 기술

형성에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32%는 이 두 가지 경로가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8%가 전자가 후자보다 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들은

한국의 생산현장에서 숙련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적자본을 설명해 주는 대리변수로서 학교교육비지출 통계뿐만 아니라 산

업별로 교육 훈련비 지출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종업원이 경력별로 어

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미시자료를 구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보고서 제5장에서는 직업훈련 현황을 사업장 크기별로

살펴본다.

다. 지식의 전파 이전

정보기반경제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기능으로서 지식전파망 구축을 통한 지식의

전파나 확산이 지식의 생산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높은

저축률과 양질의 노동력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지식의 확산 및

공유를 통해 경제기반을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것

이 이러한 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는 지식의 개발과 지

식에의 투자 활동은 비교적 왕성한 반면 지식의 전파 및 확산구조는 매우 취약한 것

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중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절대적 수준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의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은 낮은 편이 아닌 것으로 윤건영 최영순(1998)

에서 나타난다.

또한 <표 11>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편이며 최근 선진국의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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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OECD국가의 교육비/GDP 비율(1993)

공교육비1) 사교육비2)

캐 나 다 7.3 0.3

미 국 6.8 0.2

호 주 6.0 0.5

일 본 4.9 -

덴 마 크 7.2 1.6

프 랑 스 6.1 0.2

독 일 5.9 -

이탈리아 5.1 -

영 국 6.9 1.1

한 국 5.73) -

주: 1) 교육기관의 총지출(민간 및 공공부담)
2) 교육기관 이외에 지불한 민간부담
3) 한국교육개발원 공교육비 통계에 근거한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3%임.

자료: 윤건영 최영순, 한국의 교육발전과 교육투자 , 한국조세연구원, 1998.
OECD, E ducation at a Glance , pp.67, 1996.

<표 11> 주요국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단위: 백만달러, %)

한국

연구개발비

(GNP대비율)

미국

연구개발비

(GNP대비율)

일본

연구개발비

(GNP대비율)

독일

연구개발비

(GNP대비율)

프랑스

연구개발비

(GNP대비율)

영국

연구개발비

(GNP대비율)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3,587(1.94)

4,146(1.99)

4,676(1.95)

5,670(1.93)

6,391(2.08)

7,666(2.30)

9,826(2.58)

12,240(2.69p)

133,740(2.77)

140,763(2.68)

151,544(2.63)

160,096(2.80)

164,493(2.73)

165,849(2.61)

169,100(2.51)

171,000(2.40)

76,279(2.58)

79,037(2.69)

83,492(2.74)

102,231(2.97)

100,826(2.94)

123,283(2.88)

133,020(2.84)

153,181(2.96)

35,294(2.86)

33,986(2.84)

41,270(2.72)

44,903(2.61)

48,892(2.48)

46,405(2.43)

47,769(2.33)

55,000(2.27)

21,929(2.31)

22,500(2.33)

28,859(2.42)

28,906(2.41)

31,995(2.42)

30,675(2.45)

31,628(2.38)

-

18,398(2.21)

20,146(2.21)

21,266(2.21)

21,880(2.16)

22,782(2.18)

20,739(2.20)

22,365(2.19)

-

주: 1. p는 잠정치임.

2. 한국 일본은 자연과학분야임.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 주요통계 현황 , 1996; 손원익(19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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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주요국의 GNP대비 연구개발투자 현황

(단위: 억달러,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연구개발투자

배율1)

GNP대비

122

1

2.692)

1,710

14.0

2.40

1,532

12.5

2.96

550

4.5

2.27

316

2.6

2.38

224

1.8

2.19

주: 1. 연구비의 경우 한국, 일본은 자연과학분야 연구비이며,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은

인문 사회과학분야의 연구비를 포함함.

1) 한국을 1로 함.

2) 잠정치임.

자료: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 1996; 손원익(1997)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개발된 결과가 일정 수준의 법적인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 보다 효율

적으로 공유되기 위한 정보망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지 않아 지식습득 및 활용이 제

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국내 연구결과는 해외 연구결과와는

달리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다른 연구와의 관련

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거래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전파

및 확산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려는 의식적인 시도가 곧 이루어져야할 것인바 정보

인프라의 구축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 정부의 역할

1) 기본 방향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정부의 역할이란 과거에는 기본적인 공공재를 적정

한 수준으로 생산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외부성을 창조하도록

유도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정보화와 지식사회로의 이전

이 기존의 산업사회와 판이하게 다르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경

제활동을 충분히 준비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보수집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

면 정부가 이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정책

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화 및 정보화로 민간부문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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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대응능력이 자연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적어도 민간부문이 정보화 지식사회로 이전하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라도 적시에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부문이라도 먼저 사회이전에 부합하는 체제

로 신속히 적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경제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을 파악하고 실

행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직접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는 달리 외부성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고

도의 정책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부성의 조정은 곧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에 대한 외부성방지를 위

해 각종 산업시설, 차량이용에 대한 과세(Pigovian Corrective T axation)를 할 때 기

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던 이용자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있었던 것처럼, 지식을 창출

하는 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지식이용자들로부터의 과세는 외부효과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항시 논란의 대상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적 분쟁뿐만 아니라 특히

국제간 분쟁이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국가간 지적 소유권 분쟁, 무역분쟁

등으로 그 주권의 일부를 국제기구에 이양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정책 전반에 걸친 보다 심도있는 정책협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도 계속해서

강력한 기업환경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며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은 지

식 창조자나 사용자에게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공급자의 역할보다는 경제활동의 규

칙 제공 및 필요시 제재를 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 내지 경

제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촉매자 또는 중간매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계속 학습하는 조직으로 변모하여 점차 신축적으로 변화하는 기업들과 효과적으

로 의사소통 및 업무수행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 중 OECD의 역할은 각국의 지식기반경제에 관한 자료 및 정책 경험을 모

아서 회원정부 및 기업에게 바람직한 정책대안 및 예상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

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세계화, 지구촌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국제적 협조

가 긴요하나 회계나 정보기술 등 지식기반경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

자고 건의하기에는 아직 지식기반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이해가 선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활동의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각종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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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내 법규간의 불일치를 시정하고, 행정의 공평성 등

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지식기반경제 측정 지표의 개발 및 유지

종래의 경제지표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지식자체의 특성 때문에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식에

대한 투자를 산출로 바꾸는 데 적용되는 안정적인 공식이나 법칙이 없으며 지식에 대

한 투자자체를 측정하기가 곤란하고 개별지식이 모두 특이할 뿐더러 각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거래가격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퇴화되는 지식의 양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지식의 합이 자동적으로 지식스톡을 늘리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기

존 지표와 자료를 개선 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측정지표를 개발해야 하는 바, 단기적

으로 다음과 같은 지표의 개발이 시급할 것이다. 첫째, 지식의 흐름(flow )과 양(s tock)

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주요 항목으로는 연구개발비추이(R&D flow ), 산업별 지식

집약도, 국가별 특허 내용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지식의 투자 수익률을 측정하

는 것으로서 주요 항목으로 R&D 및 기타 지식관련투자에 관한 개별적 및 사회적 투

자 수익률 분석,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대한 기술의 영향분석 등이 있다. 셋째 지식망

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식 전파력 및 기타 기술혁신 체계의 특성분석 등을 들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지식과 학습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인데 주요 항목으로 교육 훈련 및

고용과 관련된 투자수익률 등의 인적자본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의 공

공성을 고려할 때 지표의 개발 및 유지는 정부의 몫이 된다.

지금까지 지식기반 사회와 관련한 지식 및 인적자본의 개념과 이것이 지니는 경제

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크루그만과 영의 비판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변수들은(특히 실업률과 보수) 개인차원에서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식이나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에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 인적자본시장에서의 경직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문제이

고, 흔히 거론되는 혈연, 지연, 인맥 등을 비롯하여 의사결정과정이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들에 좌우되는 사례들을 무수히 목격해왔다. 이처럼 사회전반에 얽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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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경쟁적 요소들이 직 간접적으로 인적자본 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인식해

야한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개인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

것은 개인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만드는 행위, 이를테면 혈연, 지연, 인맥구축 행위

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손해가 개인에게 직접 돌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러한 문제의 본질은 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효용극대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

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앞에서 거듭 강조한바와 같이 외부성의 해결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거창하게 보면 지식기반사회, 실질적으로 보면 고도의

인적자본축적이 가능케 되기 위해 현재의 균형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여러 가지 시도

를 준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개혁이란

결국 생산성 제고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하는바, 인적자본 축적에 있어서의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할 것이다. 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경제정책, 정부

조직, 금융기관, 대기업 및 공기업 구조조정, 등 산적해있는 현안과제들은 직 간접적

으로 인적자본 축적과 관련되어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논의의 범위를

대폭 좁혀서 인적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조세체계와 관련하여 인적

자본의 축적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규모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35 -



. 인적자본의 형성과 조세

Davies와 Whalley(1989)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인적자본의 스톡이 실물자본의 3배

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Becker(1996)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보

다 앞설 수 있는 실질적 이유는 실물자본의 풍부함보다는 인적자본의 방대함에 있다

고 보고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요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성장의 속도면에서 인적자본스톡의 관리가 경제성장에

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특히 신성장이론에서처럼 인적자본이 경제전반의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외부성(ex ternality)을 고려한다면 인적자

본스톡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절대적일 것이다. 외부성이 작용하는 경제에는

시장의 실패가 따르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됨은 재정학의 기본

이 되는 명제이다. 이는 곧 정부의 역할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변할 수 있으므로 외

부성의 크기에 따라 성장에 대한 정부역할의 범위 및 중요성이 결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적자본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상의 조율이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세제와 관련하여 인적자본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본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 맥락

에서 접근하려 한다. 첫째, 주어진 인적자원6)에서 인적자본의 축적이 효율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둘째, 인적자원의 산업간 구성이 자원배분의 합리성 측면

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해 본다.

우선 본 제3장에서는 보다 거시적이고 일반균형적인 시각에서 세제가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 하고,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현행 세제 및 세정 하에서 고전

적인 정태적 효율성을 주로 파악하려고 한다. 또한 현행 세정에서는 인적자원의 구성

이 인적자본 축적이 빠른 분야로부터 인적자본 축적이 느린 분야로 인력을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이려 한다.

6) 여기서 인적자원이란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하여 개발이 되기 이전 상태의 인력(흔히,

population이라 지칭함)을 의미한다. 반면 인적자본은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인적자원에 체

화되는 광의의 기술(skill)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화가 가능한 동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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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현재 지식기반경제로의 이전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적 지원 방향 및 이를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토론이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부가

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은 종래의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누리던 산업이

아니라 지식, 노하우 또는 고도의 인적자본에 기초한 산업이라고 규정한다. 문제는 지

식이나 노하우의 수준을 계량화하기 힘들므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자칫 도덕적 해

이 및 역선택의 문제로 그 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사회 전반적인 인적자

본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 문제의 초점을 맞추어 세제상 인적자본의 형성을 촉진하거

나 또는 기존 세제의 억제 효과를 다소 완화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원금제도 보다는 세제상의 지원이 적어도 시장기능을 통한 정책이라는 면에서 이론

적으로 우월하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은

현행세제의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려고 한다.

현재 크루그만과 영(1994)에 의해 제기되었던 아시아 성장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 현실로 드러나자 고도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전반적으로 팽배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과거 30여년간 거의 예외 없이 실현해왔던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

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외환위기에 이은 IMF 구제금융으로 사라지고 저성장의 압

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우리나라가 성장의 동

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다시 고도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러닉한 질

문을 던지게 된다. Lucas(1988, 1993)와 Becker(1975)는 성장의 동인에 대한 직관을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자본의 성장이 빨랐던 국가들로부터 찾는다. 이들에 따라 우리

의 경제활동의 내력을 잘 성찰해보면 왜 고도성장이 가능했으며 또 어떻게 저성장으

로 진입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저개발 상태에서

문맹의 퇴치와 표준화된 교육을 통하여 단순 공산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으

므로 정부의 저임금정책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었고 점차 단순공산품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금에 비하여 질 높은 인적자본

의 축적이 되지 않았고 질 높은 인적자본이 사회 전반적인 사고의 인프라에 외부성을

제대로 미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잘 누려왔던 인적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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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새삼 절실히 느끼게 된다.

최근 정부는 정보통신, 방송영상, 문화, 관광 등을 주요 지식기반산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재정,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통해 중점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논의가 최

근에 와서 많은 관심과 초점의 대상으로 부각된 것은 과거와 같이 막연히 규모의 경

제를 누리기 위한 사업의 대형화보다는 노하우와 집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산업도

규모에 관계없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에서 과연 지식기

반경제로의 이전을 위한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조세정책전반의 실태를 효율성의 측면

에서 점검해 보기로 한다.

본 제3장은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가 인적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현재 지식기반경제로의 이전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정책적 지원 방향 및 이를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논의의 핵심은 인적자본의 형성

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인적자본의 형성은 소득세제 뿐만 아니라 실물자본

에 대한 세제 및 각종 조세지원에 의해서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 이유는 인

적자본의 축적도 일종의 투자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적자본과 관련한

조세정책은 좁게는 인적자본과 실물자본에 대한 과세, 넓게는 정부의 모든정책이 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T rostel(1993)에서 제시된 인적자본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일반균

형모형을 이용하여 세제의 장 단기 인적자본 축적효과에 대하여 CGE(Computable

General Equalibrium) 분석을 해 보기로 한다.

2. 모형

가. 기본적 경우(benchmark case)

근대 경제학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시간의 가치를 하락시켜 비효용을 가져오

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된 여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인

의 선택을 변화시킨다는 연구결과(Becker(1975))에 착안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근로의욕, 노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Hausman(1981), T ries t(1992))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의 조정은 거의 없다고 가정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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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과세효과를 분석해왔다(Lucas (1988, 1993)). 그러나 두 경우 모

두 근로시간, 여가 그리고 인적자본의 축적과정을 도외시한 분석으로서 보다 현실에

근사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과 물적자본(고전적 의미에서의 자본)간의 상

호작용까지 모두 고려한 일반균형모형에서의 인적자본에 대한 과세를 연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Ben- porath(1967)는 인적자본의 생산 축적을 위해서는 기존에 축적된 인적자본의

일부를 투입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물적 비용(예컨대, 교육교재비, 과외비 등)이 상당

수준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인적자본의 내생적 축적경로를 개인 차원에서 밝혀내

려고 하였다. 모형마다 제각기 다른 면을 부각시켜 분석함으로써 모형선택에 의한 다

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적자본의 투자로부터 얻는 편익과 비용을 상세

히 비교 분석하는 기능은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물질자본에 대한

과세는 실물투자로부터 인적자본 투자로 투자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적자본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중

의 하나가 시간이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에 대한 과세는 인적자본 투자의 과실을 낮추

게 되어 인적자본 형성에 필요한 시간투입을 저해하지만 동시에 투입시간의 기회비용

이 낮아지므로 절대적 시간투입에는 이론상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인적자본에 대한 과세로부터의 편익과 비용의 일치:

편익: 인적자본투자로부터 얻는 미래의 시간당 임금 = ( 1 - t ) w f ,

여기서 w f 는 세전 임금임.

비용: 포기된 여가의 가치 = ( 1 - t ) w f

나. 보다 현실적 경우

그러나 인적자본 생산에 있어서 가용시간 뿐만 아니라 각종 재화와 용역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 재화 및 용역의 비용이 직 간접적으로 인적자본 생산을 위한

기회비용으로 포착되어야 하고 이들 비용의 정부에 의한 완전한 무상지원이 이루어지

지 않는 한 인적자본의 과세는 편익과 비용간의 차이(w edge)를 만들어 냄으로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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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인 조세의 사중손실(deadw eight los s)이 발생한다. 직관적으로 보아 편익이 시간,

재화 및 용역의 비용보다 낮으므로 인적자본의 축적이 저해될 것이다. 문제는 인적자

본의 축적이 정부의 조세 및 보조 정책에 의하여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위축되거나 영

향을 받는가 일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이 임금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대부

분의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 연구에서 보여지므로 인적자본에 대한 과세는 근로시간의

왜곡을 통하여 인적자본의 활용(utilization)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또 하나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본고에서는 T rostel(1993)과 Rebelo(1991)가 제시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뮬레

이션을 통하여 과연 현행 조세체계하에서 인적자본이 효율적 상태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자세한 모형의 설명은 T ros tel(1993)과

Rebelo(1991)로 대신하고 기본적 골격만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표준적인 비확률적 다기간 상황하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의 효용함수가 주어진

다.

U =
0

e - pt u ( c, l ) dt. ( - 1)

생산함수는 투입된 인적자본과 자본의 함수이고 일차동차(constant returns to

scale)형으로서 인적자본의 파급효과나 내생적 성장이론의 투입증가보다 산출증가가

더 큰 경우는 배제한다.

F ( L H , K ) = wL H + rK . ( - 2)

소득은 자본스톡, K (t)와 인적자본스톡, H (t)의 결합으로부터 얻어지고 자본으로부

터의 수익률은 r(t)이다. 인적자본으로부터의 수익률은 인적자본스톡 그 자체 뿐만 아

니라 이것의 이용정도(utilization intensity)에 의존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적자본스

톡은 이를 실제 노동을 통하여 이용하지 않으면 소득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따

라서 w(t)는 L ( t ) H ( t)에 의존한다. 본 모형은 대표적 개인을 이용한 완전정보의 가

정 하에서 성립하므로 개인의 교육투자로부터의 위험에 따른 행위는 고려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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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은 소비와 실물투자와 인적자본에의 투자로 양분된다. 인적자본투자에 소요되

는 실물재화(자본) y ( t )는 개인 소득으로부터 일정 부분, 즉 비율 k만큼 차감된 후

충당된다. 즉, 개인이 학교교육으로부터 일정 인적자본을 축적한 이후에는 기업에서

직업훈련(OJT )을 통하여 인적자본을 축적하므로 직업훈련비용은 실질적으로 개인의

임금에서 지불되는 셈이다. 모형상 대표적 개인과 대표적 기업으로 구성된 완전경쟁

경제이므로 Becker(1975)가 지적한 대로 직업훈련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

는 기술(general human capital)을 축적하게 되면 그 비용은 개인이 지불한다는 이론

과 부합한다(General human capital trainings are financed by trainees). 여기서 정부

가 인적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개인의 예산제약식이다. 정부는

자본과 노동에 자본소득세 t K 와 노동소득세 t L 를 부과하고 럼섬 이전(lumpsum

transfer), S ( t )를 한다. 그리고 최근 지식 및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부분

의 정부는 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비용의 일정 부분 을 보조해준다.

이를 감안한 개인의 예산제약식은 아래와 같다.

K
= ( 1- t K )rK + ( 1 - t L )( wL H - ky )

+ S - c - ( 1 - k )( 1 - )y.
( - 3)

식( - 3)의 오른쪽 첫번째 부분은 자본소득세를 제외한 순자본소득, 두번째 항은 전

체 근로소득 wL H에서 교육에 쓰이는 지출 y ( t ) 중 자비로 충당되는 공제부분 k

y ( t )에서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순근로소득, 그리고 마지막 항은 교육비지출 y ( t ) 중

보조되는 부분 ( 1 - k ) y ( t ) 중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하는 부분 즉,

( 1 - k )( 1- )y 이다. 그리고 식( - 4)는 개인의 시간제약식으로서 여가 l , 학습 x ,

그리고 근로 L 로 이루어져 있다.

l + + L 1. ( - 4)

이때 인적자본축적의 경로가 고전적 Ben- Porath(1967)의 방식을 따른다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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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 H ) y - H , , , , > 0, + < 1. ( - 5)

인적자본의 축적에 있어서 내부해를 가정하기 위하여 계수 , 의 합이 1보다 작다

고 가정한다. 이러한 함수의 형태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몇 가지 중요한 현

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인적자본이 축적되면 인적자

본축적을 위한 단위 시간투자로부터의 인적자본축적이 보다 쉬워진다. 즉, 일종의 학

습효과(learning by doing effect)로 인하여 인적자본축적이 지수적으로(exponentially)

늘어날 수 있다. 한편 늘어난 인적자본스톡으로 인하여 실물생산성 향상되어 축적된

인적자본을 인적자본투자를 위하여 사용하기가 더욱 부담스러워진다. 따라서 인적자

본투자의 경로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줄어들지만 전체 인적자본의 축적량은 계속 늘

어나는 패턴을 취하게 된다.

이를 해밀토니안을 구성하여 문제를 풀면 아래와 같다.

= e - pt u ( c, l ) + [ ( 1 - K )rK + ( 1- L )( wL H - ky )

+ S - c - ( 1 - k )( 1 - )y ] + [ ( H ) y - H ] + [ 1 - ( l + + L ) ]

( - 6)

이것을 l과 c에 대하여 미분하고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게 된다.

u l

u c
= ( 1- L )wH = py , ( - 7)

이와 함께 두개의 오일러 방정식을 또한 얻게 된다.

= [ - ( 1- K ) r ], ( - 8)

. = [ + - H - 1 y -
( 1 - L )wL

( - 9)

한편 정부의 예산제약식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출, 저축, 그리고 보조는 과세로부터

- 42 -



조달된다.

G + S + ( 1 - k ) y = K rK + L ( wL H - ky ), ( - 10)

정부의 예산제약식과 생산의 배분을 의미하는 식( - 2)를 개인의 예산제약에 대입

하면 일반균형효과를 감안한 개인의 예산제약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
K

= F - c - y - G. ( - 11)

식( - 5), ( - 8), ( - 9) 그리고 ( - 10)을 결합하면 일반균형모형이 완성된다. 식

(5)는 인적자본의 다이내믹스를, 식( - 11)은 물적자본의 다이내믹스를, 그리고 식(

- 8)과 ( - 9)는 자본과 인적자본의 잠재가격(shadow price)의 다이내믹스를 각각 나

타내는 식들이 완성된다. 이로써 각 변수들의 행태를 분석할 수 있다.

3. 모형의 캘리브레이션

본 장에서는 모형의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의 값들을 정하기로 한다. 대

부분의 파라미터들은 많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으나 몇 가지

파라미터는 모형의 특성상 새로운 개념인 경우도 있어 국내 연구자료를 통하여 값을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차선의 방법으로 미국의 추정치를 원용하기로

한다.

먼저 최근 약 62% 정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 전체 GDP에 대한 노동의 비중

(labor share)과 전체 GDP의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정부부문의 비중을 분석

에 사용한다. 한계세율에 관한 통일된 결론은 내리기 어렵다. 자료의 성질 그리고 모

형의 구조에 따라 다소 다른 값들이 얻어지므로 가장 일반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에

서 토론하기로 하고 특정 값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하기로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세의 한계세율을 기본값으로 20%로 보고 10%와 30%에서 민

감도분석을 하고자 한다. 소득세의 실효한계세율에는 근로소득세제와 주민세소득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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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방세7), 그리고 개인들의 인지도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을 위한 보험료율이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세는 현재 0 1,000만원, 1,000 4,000만원, 4,000 8,000만원,

8,000만원 이상의 4단계의 조세구간(tax bracket)에 각각 10%, 20%, 30%, 그리고

40%를 한계세율로 부과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에 의하면 1997

년 근로자 일인당 월평균소득은 약 146만원으로서 4인 가족기준의 기본공제를 상정하

면 개인들은 적어도 10% 이상의 한계세율에 직면할 것이다8). 참고로 대우패널을 이

용한 소득세의 노동공급에 관한 분석(Lee(1998))에 의하면 1995년도 자료를 사용한 경

우 평균한계세율은 약 16% 정도로 나타났다. 지방세 중 주민세소득할은 소득세액의

10%가 부과된다. 그리고 각종 연금 및 사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보험료가 근로소득

의 일정 부분을 형성함에 따라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실질적인 한계세율에 상

승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은 수혜자들이 특정 그룹인

경우가 많아 조세로 인식된다고 보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도

최근 도시자영자확대시행에서 나타난 국민연금파동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사실상 조세

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율이 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므로 경우에 따라 상당한 조세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보험료율은

2 8%에 이른다9).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어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데 참고로 아래 <표 13>에서 보듯이 1997년 이전연도의 경우 누진도가 상당

히 높고 구간 또한 다양하였다. IMF시기 이후 재원조달을 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계속 양산되어온 최저빈곤층 및 실직자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근로소득자 특히 고소득 근로

자들에 대한 과세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소득세 한계세율 t L 의 기본값을 20%로 가정하고 10%, 30%를 민감도 분석

에서 사용하기로 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소득세 한계세율을 40% 정도(대부분의 연

구에서 30%에서 50% 사이)로 보고 있다.

7)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도 근로소득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근로소

득에 대한 조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8) 물론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인적 공제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한계세율을 좀더 하향 조정하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9)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은 좀더 복잡한 공식에 따르므로 지면관계상 생략하며 해당 문

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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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1997년 소득세

(단위: 만원, %)

소득, I 한계세율 세액공제

I 1000 10

50만원 한도 내에서 20%
1,000 < I 4,000 20

4,000 < I 8,000 30

I > 8,000 40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 1998.

<표 14> 1995년 소득세

(단위: 만원, %)

소득, I 한계세율 세액공제

I 400 5

50만원 한도 내에서 20%

400 < I 800 9

800 < I 1,600 18

1,600 < I 3,200 27

3,200 < I 6,400 36

6,400 < I 45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 1995.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t K 를 정하는 작업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특히 종합과세를

유보한 현재 금융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은 최근 상향조정되어 소득에 22%와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주민세 2.2%가 부과되어 실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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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자본소득세율로 보기로 한다. 법인세율은 조

세법에 따르면 현재 16%, 28%로 두 가지이나 윤건영과 김종웅(1997)에 따르면 유효

한계세율은 오히려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말미

암아 차입된 자본을 이용한 투자전액에 대한 공제 및 투자세액의 10% 공제 등으로

사실상 자본이용에 대한 비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를 의미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모든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몇몇 대기

업을 제외하고 차입자금의 금융비용이 상당히 높으므로 법인세율이 음수라고 보는 것

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기업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준조세는

사실상 자본에 대한 비용으로 전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추정

한 협의의 준조세는 약 2조 정도로 알려져 있어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각종 암묵적

준조세는 상당히 클 것이다. 기업간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의 대

표적 세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기본값으로 24.2%를 사용하고 10%와

30%에서 민감도 분석을 하기로 한다.

교육훈련을 포함한 인적자본 투자를 위하여 지출한 재화나 용역 비용 y(t)에 대한

정부의 보조비율 을 구하는 것은 인적자본 투자행위의 정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

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비 지출은 가장 대표적인 인적자본 투자비용일 것이고 그

외 다소 명확하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 체력단련, 취미생활을 통한 정신건강의 유지

등은 개인의 인적자본스톡을 늘려주거나 혹은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을 다소 늦춰줄 수

있으므로 인적자본투자행위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Kendrick(1976)의 수치를 인용하기로 한다. 그는 미국의 경우 육아, 보건, 거주 이동비

용 등을 포함할 경우 대략 40% 정도의 인적자본 투자비용을 정부가 보조한다고 계산

하였다. 여기서 육아비용을 제외하면 정부가 약 60%의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되고,

순수 교육비만을 인적자본투자비용으로 본다면 약 80%를 보조하는 셈이 되며 고등학

교, 대학교 교육만을 고려할 경우 이는 70%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교육의 비중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상태이고 육아에 있어서 정

부의 보조가 미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자료10)를 잠시 살펴보면 1996

년 교육비(여기서는 민간교육비 E p에 해당함)가 가구의 연간 소비(C)에서 차지하는

10) 대부분의 거시자료는 통계청 발간, 한국의 주요경제지표,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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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도시 및 농가 모두에 대하여 약 10.2%에 이른다.

E p

C
= 10. 2% . ( - 12)

이러한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최근 10년 사이에 7.7%에서 2.5%가 더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정부의 정부부문의 교육비 보조 E g는 1994년 기준 20.1

조로서 같은 해의 GNP 303조의 6.7%를 차지한다.

E g

GDP
= 6. 7% . ( - 13)

이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변환을 거치면 정부의 교육비보조율이 유도될 수 있

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E g

GDP
/

E p

C
=

E g

E p

C
GDP

( - 14)

즉, 가구의 소득 대비 평균 교육비 지출 비중이 대략 GDP대비 총교육비 비중과 유

사할 것이고 저축률(C/ GDP)이 대략 30% 중반대라고 가정하면 민간교육비 대비 정부

보조교육비의 비율이 일에 근사할 것이다( E g / E p 1 ). 따라서 이는 곧 전체교육비에

서 대략 50% 미만( E g / ( E g + E p ) 0. 50 )의 금액이 정부보조에 의하여 충당되는 것

으로 보조비율을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초 중등교육

에 대한 민간 의존도가 선진국들에 비하여 다소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미국의 보조

비율에 해당하는 약 80%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아 적절한 수치로 보인다. 물론 여기서

육아, 보건, 거주 이동비용을 포함할 경우 이 비중은 급속히 떨어져 미국에서 보듯이

40% 미만의 인적자본 투자비용을 정부가 보조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정확

한 통계가 없어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기본값으로 교육비 비중을 0.40으로 놓고 분

석하며, 0.50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하고 끝으로 0.65를 의 최대값(upper bound)으로

보고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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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 투자의 상당 부분은 근로를 통해 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모형의 k값은 이러한 인적자본 축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포기된 소득

의 비중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 대한 인적자본 축적은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대신 미래에 더 높은 임금을 받

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직업훈련의 대부분이 기업에 의한 교육훈련의 형

식으로 시행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기업이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

분 근로자의 임금을 기업이 자동적으로 차감한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비용으로 전

가됨은 동일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에 있어서 재화 및 시간이 동시에 투입

되지만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시간 투입을 통한 학습이 대부분이므로 정부의 보조비율

또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Mincer(1989)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교육 및 훈련에 소요되는 총비용(시간 및 물적

비용)의 약 3분의 1정도가 직업훈련을 통하여 사용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업체수가 상당히 적은 편인데 그 이유는 직업훈련시장에서 시장의 실

패와 함께 정부에 의한 실패에 대한 경험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현행 직업훈련에 대한 제도는 `99년 1월부터 직업훈련기본법이 폐지됨에 따

라 직업훈련의무제 및 직업훈련촉진기금이 완전 폐지되고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

발사업에 의해서만 관리된다. 실제 시행에 있어서 전산업 7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총액의 0.1 0.5%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고 훈련제공시

일정액을 지원받는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직업훈련 자체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나 모

형상 개인이 청소년기의 시간비용의 100% 정도를 거의 교육에 지불하는 것과 직업훈

련시의 연평균 기간을 함께 고려하면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25%정

도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10%와 40%에서도 분석하여 가정의 오류를 줄이려고 한다.

노동과 자본간의 대체 탄력성은 대략 1(unitary)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부존량이나 경제 주체들의 선호에 있어서 문화적 또는 제

도적 차이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생산기술은 비교적 모방하기 쉬운

것이 속성이므로 생산함수에 있어서 국제간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인적자본생산함수의 파라미터 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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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ey(1976)와 Heckman(1976)으로부터 알 수 있다. 학습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과

정에 있어서 국제간 차이가 인정되지만 국제간 인지력에서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값은 대

개 약 0.6정도로 보고되므로 이를 이용하기로 한다. 이 값은 결국 생산함수의 구조

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즉, 이는 생산함수의 규모의 효과(scale effect)를 나타내므로

이를 Cobb- Douglas 생산함수의 인적자본 xH 와 y 간의 적정분배비율 / ( + )와

/ ( + )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교육에 있어서 사용되는 시간비용과 물적비용의

비율이 Becker(1975)와 Boskin(1977)에 의하면 약 3 대 1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를 이

용하여 와 의 기본값을 0.45와 0.15로 일단 결정하고 몇 가지 다른 값에 대하여

시뮬레이션해보기로 한다.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에 대한 값은 Heckman(1976)과 Haley(1976)에 의하면 약 4%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지식기반사회로 이전하면서 고급기술

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과거 대량생산체제에 적합한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낮

아지면서 감가상각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관심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의하여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Groot(1998)에 따르면 교육효과의 감가상각률이 약 11 17%에 육박하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4%와 함께 8%도 감가상각률로 이용하기로 한

다.

시간선호율( )은 대략 경제내의 이자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데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논문들은 약 1 4% 정도를 이용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주체들의 일반적

“조급함”을 고려하면 다소 높은 값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약 7%정도를

기본값으로 예측해본다. 추가적으로 0.04와 0.12에서도 분석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기간간 대체탄력성(intertemporal subs titution elas ticity)에 대하여 논하

기로 한다. 소비의 기간간 대체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다. 거시문헌의 대략적

결론은 작게는 0.1정도에서 크게 보아 1 이상의 결과를 보이는 등 그 간격이 다소 크

기도 하나 T ros tel(1993)을 따라 대략 0.25에서 1정도에서 분석하기로 하고 기본값으

로 0.7을 가정하기로 한다. 물론 탄력성의 이러한 수치는 동태모형의 결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어떤 파라미터에 못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 시뮬레이션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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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파라미터는 노동의 기간간 대체탄력성일 것이다.

Ghez and Becker(1975), Smith(1977) 등의 초기 문헌에서 보다 정교한 모델을 사용한

MaCurdy(1981), Altonji(1986), Ham(1986) 그리고 Ball(1990)에 따르면 0.0 0.2의 비

교적 낮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나 Lee(1996)에 따르면 이는 주로 표본수가 작

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를 수정할 경우 약 0.5 이상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난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 기간간 대체탄력성에 대한 추정치는 없으나 횡단면분석

을 시도한 Lee(1998)의 논문에 의하면 0.3 이상으로 나타난다. 기간간 대체탄력성 이

론에 의하면 횡단면분석에서 얻은 “소득보상된(compensated)” 노동시간탄력성은 동태

모형에서 얻은 부(w ealth)가 보상된 노동시간탄력성에 비하여 항시 낮으므로 대략 0.4

정도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본다.

4. 시뮬레이션 방법론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모형과 파라미터 값 하에서 과연 인적자본의 축적이 현행

조세체계에 의하여 얼마만큼 위축 또는 장려되고 있는 지를 수치로서 보여주려고 한

다. 모형의 방정식들이 비선형일차 미분방정식이고 또한 폐쇄형(closed form)으로 풀

리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CGE 형태의 알고리듬을 통한 반복적 서치(iterated search)

로써 해를 구하게 된다. 다행히 앞서 구한 식( - 5), ( - 8), ( - 9) 그리고 ( - 10)을

로그를 취한 후에 일차 미분하면(즉, log- linearization), 계산 비용을 보다 절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먼저 몇 가지 정의가 필요한 데 어떤 변수에 바(bar )를 씌우면

변화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즉, d / 이다. 어떤 변수에 모자(hat, )를 씌우면

자주 사용되는 퍼센트 변화율을 의미한다(즉, r d r / r , 단 d / ( 1- )임). 그

리고 i는 i가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K rK / F 를 의

미한다.

= ( K - ).

= - [ + ( - 1) H + y ] - ( + - )( - - L +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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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r K + ( r
K

) ( L L + L H - c c - y y ),

H = [ + ( - 1) H + y ],

( - 15)

한가지 유의할 것은 위에서 보여준 변수 , , K , H는 , , K , H과 기타 외생

변수들에 의하여 표현이 되어야 모형 내에서 얻어질 수 있는 값이다. , , K , H 이

외의 내생변수들( c , y , x , L , w )은 모형 내에서 몇 단계의 조작을 거치면 다음과 같

은 내생변수들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c = - ,

y = { - [ m + + ( 1 - ) ] + ( m + + ) - K

+ ( 1 + m + ) H + [ + m + ( + ) ( 1 - ) L ] }/ z ,

= {- ( + ) + ( + ) - ( 1 - ) K

+ [ 1 - + - ( 1 - - ) ] H

+ [ ( 1 - ) + ( + )] L }/ z ,

L = ( [ m + ( 1 - - ) ] + [ m ( 1 - ) + ( 1 - - ) ] K )

- {m ( 1 - ) + [ - ( m + ) ]( 1 - - )} H

- [ m ( 1 - + ) + ( 1 - + )] L )/ z ,

w = {- [ m + ( 1 - - ) ] + m + ( 1 - - ) K

- ( 1 + m + ) ( 1 - - ) H

+ [ m ( 1 - + ) + ( 1 - - ) ] L }/ z ,

r = { [ m + ( 1 - - ) - m - ( 1 - - ) K

+ ( 1 + m + ) ( 1 - - ) H

- [ m ( 1 - + ) + ( 1 - - ) ] L } L / L z ,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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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소비와 노동공급의 기간간 탄력성이고 v / K는 노동수요탄력성,

는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 그리고 m / L , a ( 1- L )/ p

z m ( 1- ) + ( + v )( 1- - ) 로 두었음.

내생변수들( c , y , x , L , w )에 관한 식들을 처음에 유도한 , , K , H 에 관한 식

들에 대입하고 Y [ , , K , H ]로 두면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Y

( t) = JY ( t) + V , (III- 17)

이러한 방정식 체계에 있어서 일반해는 Laitner(1990)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주어진

다.

Y ( t ) = N e
t D - MV , ( - 18)

단, 여기서 N은 J의 특성벡터(eigen vector)이고 는 특성근(eigen value)을 이용

한 대각행렬, D는 모형의 초기치들로부터 얻어지는 상수항들로 이루어진 벡터, M은 J

의 역행렬이다.

그리고 특수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데,

Y ( t ) = N e
t[ 0

N - 1
22 M 2 V ] - MV , ( - 19)

여기서 N 22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2 2행렬이고 M 2는 아래쪽 2열만을 포함하는

행렬이다. 식( - 17)로 표현되는 모형에서 동적 경로(t ime path)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를 통한 분석은 보다 시각적으로 상태변수들을(s tate variables , 여기서는 K와 H) 살

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자체로서 어떤 통계치를 주지 못하므로 이 경우

Judd(1987)는 모형의 내생변수들, Y(t)의 현재가치, L {Y }를 계산해낼 수 있는 공식

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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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Y } = ( I - J) - 1 [ V + Y ( 0) ] . ( - 20)

이러한 공식을 이용하면 통상적인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기법보다

적은 비용으로 모형의 해를 구할 수 있고 프로그램상의 실수를 가능한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 분석결과

<표 15>에 지금까지 파라미터화한 값들을 모두 정리하였다. 이러한 값들을 이용하

여 <표 16>은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먼저 모형의 변수들이 다루기 용이한 형태로 변

형되어 로그형태로 표현되었으므로 그 결과치는 탄력성으로 해석된다.

<표 15> 기본값의 설정

G

L
k

K
L

c
K

y

m
r
p

xH로부터의 한계수입
y로부터의 한계수입
소비 c의 기간간 대체탄력성
H의 감가상각률
노동 L의 기간간 대체탄력성
초기 G/ F
초기 wH L/ F
전체교육비 중 미지급임금으로부터 충당된 비중

시간선호율

대체탄력성

초기 자본소득세율

초기 근로소득세율

교육비 y의 보조비율
초기 c/ F
초기 K / F
초기 y/ F
노동수요

초기 x/ L
초기 이자율

교육비의 평균가격

.45

.15

.80

.04

.40

.11

.62

.25

.07

1.0
.242
.20

.40
1- y- G

1- L

m L(1- L)/ p
/ K

/ ( + - )

/ (1- K)
k(1- L)+(1- k)(1- )

- 53 -



먼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초값들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경우 소득세율

이 현재의 상태로부터 1% 상승시(즉, 20%에서 20.2%로 상승) 인적자본은 0.17% 정도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기본 소득세율이 20%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수준인

40% 정도까지 상승한다면 인적자본이 17% 더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는 자본소득세율

이 1% 상승시의 효과 0.67% 위축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치이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사용된 근로소득세율의 기본값 20%가 자본소득세율의 기본값 22.5% 보다

다소 낮기도 하지만 교육비에 대한 공제 및 혜택이 자본에 비하여 보다 높게 이루어

진 것에 일부 기인한다. 그리고 자본의 경우 소비의 기간간 대체율이 근로에 비하여

높아 자본과세가 보다 높은 조세 귀착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득세 체계 하

에서 나타난 인적자본형성의 장기균형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균해보면 1% 세

율상승시 매기 약 0.034%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에서 특정 파라

미터값 하에서는 대부분 2 9% 내외의 현재 가치에서의 감소를 보인다. 인적자본과

노동시간의 곱인 L H는 실제로 경제활동에 투입된 인적 투입의 총량을 나타낸다. 인

적자본의 과세로 인하여 L H는 순수 인적자본보다 더 위축을 받아 그 탄력성이 - 0.2

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인적자본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균형에서의 임금수준을 낮

춤으로써 생산요소로서의 인적 투입(즉, 노동과 인적자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의

미한다. 그리고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한 투자행위도 대략 같은 크기로 위축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16> 소득세율에 대한 각종 변수들의 탄력성

변 수 장기균형 현재가치

H

y

xH

LH

K

w

r

- .172

- .520

- .199

- .199

- .667

- .178

.290

- .034

- .322

- .099

- .111

- .242

- .050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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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표들은 주어진 기본값에서 벗어났을 경우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민감도 분석의 결과는 이론에서 보여질 수 있는 모든 결과들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

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의 인적자

본 형성에 대한 효과가 민감도 분석의 결과 갑작스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상당히 연

속성을 지니면서 나타나 기본값들에서 보여준 소득세 효과가 지나치게 불안정한 값이

아님을 암시해준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장기적으로 9.6%정도

인적자본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데 이는 20%의 경우에 비하여 대략 절반이 조

금 넘는 왜곡효과를 보여준다.

<표 18>은 몇 가지 특수한 상황하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해준다. 예를 들

어 K = 0인 경우는 자본소득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서 근로소득세만의 효과를

포착해준다. 이때 탄력성의 크기 - .135는 기본값에서 얻은 결과 - .172보다 작다. 이는

일반균형모형에서의 특징으로 인하여 K >0 의 경우에 비하여 같은 크기의 근로소득

세일지라도 경제에 미치는 왜곡효과가 작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결과로서 직관과도 부

합한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들은 모형에서 정의된 주요 변수들의 동적경로를 보여준다. 위

에서는 과세의 효과를 탄력성개념을 이용하여 장기 그리고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여

주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본값에서 분석된 각 변수들의 탄력성의 동태적 시간 경로

를 아래에 첨부된 표에서 보여준다. 분석의 편의상 시간은 t=100까지로 한정하였다.

소득과세의 왜곡효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여가시간이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하여

이에 따라 탄력성이 절대값에서 계속 증가함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데 이는 소득

과세가 시작됨에 따라 노동투입(근로시간과 인적자본, LH t)의 감소, 실물자본스톡의

감소도 진행되어서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임금, wt)의 하락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교육에 충당되는 재화비용 yt도 또한 감소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전체

의 생산요소의 투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K L H t와 총생산 F t의 하락에서 볼 수 있

다. 나머지 변수들에 대하여도 이러한 전반적 양상과 일치하는 해석을 내릴 수 있으

므로 설명을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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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민감도 분석

장기균형 현재가치

기본경우

= .35

.60

= .10

.25

= .40

1.20

= .08

.12

= .20

.60

G = .20

= .10

.40

= .01

.12

= .50

1.50

K = .10

.30

L = .10

.30

= .50

.65

- .172

- .136

- .263

- .116

- .325

- .086

- .231

- .169

- .167

- .157

- .182

- .155

- .188

- .157

- .171

- .173

- .211

- .132

- .149

- .189

- .096

- .272

- .169

- .161

- .034

- .029

- .044

- .024

- .058

- .027

- .084

- .042

- .065

- .023

- .042

- .029

- .039

- .029

- .048

- .024

- .047

- .023

- .037

- .031

- .012

- .063

- .033

-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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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특수한 경우의 탄력성

장기균형 현재가치

기본경우

a. K = 0

b. L = 0

c. = 0

d. k =1

e. k = 0

f. = 0, = .45

= .60

g. = 0, k = 0 = .15

= .60

h. = 0, K = 0

i. = 0, L = 0

k = 1

j. = 0, K = 0, = .45

= .60

k. = 0, = 0, = .45

= .60

l. = 0, = 0, K = 0

- .172

- .135

- .036

- .132

- .111

- .199

- .031

- .061

- .098

- 0.813

- .091

- .045

- .044

- .053

- .087

- .000

- .000

- .000

- .034

- .040

.006

- .007

- .015

- .042

- .007

- .010

- .041

- .285

- .031

.008

.010

- .024

- .036

.013

.01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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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요약

본 장에서는 현행 세제가 인적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거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결과 아직까지 인적자본이 실물자본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우대됨이 보여졌고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인적자본에 대한 세제상의

대우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부터 앞으로 인적자

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본다. 제1장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현재 지식기반경제로의 이전은 매우 미약하고 이러한 이유로 노동시

장에서의 인적자본에 대한 대우가 낮은 상태이며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과는 반대로

고학력에서의 실업률이 높은 것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설명된다. 특히 연공서열과 노

조활동으로 생산성과 임금간의 괴리가 큰 상태에서 선진국 수준으로의 소득과세의 강

화는 인적자본 투자에 매우 높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로

의 이전을 목표로 한다면 당분간 상당한 수준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세제상의 대우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는 계층간 소득분배의 형평

성측면을 논외로 한 채 도출되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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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행정과 인적자본

본 제4장은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업소득자의 탈루 문제

를 기존의 형평성 중심의 논의와는 달리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

해 다음에서는 탈세문제를 정부의 세수확보 방식과 징세당국에의 예산배정 방식, 그

리고 산출량 파악에 소요되는 정보비용의 업종간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한 두

부문 두 요소 모형에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려고 한다.

두 가지 재화를 생산하는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요소수요를 가진 산업, 하나는

탈루가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한 부문이 존재시 산업의 균형을 논의한다.

또한 주요 결과로 생산요소의 왜곡된 고용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적한다. 현행 세제

와 세정에서의 생산 요소의 분배, 요소가격, 자본 축적, 비효율성의 크기, 후생 등 경

제적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일반균형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예시로 보여준다.

1. 문제제기

어느 경제를 막론하고 개인의 경제활동 정보에 대한 정부의 접근에는 법적 그리고

경제적 한계가 존재한다. 법적 한계는 실정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바 결국 객관적 자

료의 제시가 가능하기 위하여 많은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비용이 수

반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부문은 이러한 비용문제에

편승하여 탈세가 보다 용이해지고 징세당국과 개인들간에는 일종의 경제의 균형상태

에 대응하는 “균형탈세”가 존재할 것이다. 본 장은 이러한 균형탈세의 효율성 문제 를

분석하려 한다.

지금까지 탈세의 문제는 포트폴리오 접근방법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져 왔다.

Becker(1968)에서 소개된 범죄행위 분석의 틀을 이용, Sandmo와 Alinghum(1975)를

시초로 여러 논문에서 적발 확률과 벌칙금을 고려한 탈세의 결정모형이 연구되어 왔

다. 그리고 최근 탈세의 규모에 관한 다양한 실증분석(예를 들어, Pis sarides and

W eber(1989), 유일호(1998), 이철인(1998) 등)이 이루어져 왔다. 광범위한 이론적 연구

들은 개인의 효용극대화 문제에서 유도된 결론으로서 징세당국의 목표나 행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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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가 포함되고 있지 않고 단지 적발 확률과 벌칙금만이 고려된다. 이러한 기존 문

헌의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100% 탈세라는 비현실적

결과를 예측한다. 즉, 우리나라의 세무조사비율은 소득세 0.3%, 부가가치세 0.1%로 사

실상 무의미할 정도로 낮고 적발시의 가산세 10%는 시장이자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

이므로 적발확률 및 벌금은 실질적으로 개인의 탈세행위를 규정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100% 탈세에 참여할 것이다11). 그러나 현실적으로 탈세의 수준은 오

히려 영업외형 등에 기초한 납세당국의 세수확보를 위한 행정력과 우월한 소득정보를

지닌 개인 사업소득자간의 게임 내지 협상(bargaining)에 의하여 많은 부분 결정되어

왔다. 여기서 기술된 탈루결정구조는 Allingham and Sandmo(1972) 타입의 탈세모형

과는 주요 변수에 있어서 다르다. 예를 들어 정부의 목표함수에 탈세를 없애기 위한

세무조사 및 벌칙금제도의 정립보다 단기적 세수확보에 있다면 행정력을 동원한 세수

목표의 충족으로 조세정책이 완결될 수 있을 것이고 탈세는 기존모형에서처럼 불확실

성하에서 개인이 선택한다기보다 조세행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탈세가 만연한 국가에서

도 적발 확률과 벌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노력이 게을리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

러한 사실들을 살펴 보면 정부가 탈세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할 문제로 보지 않는다

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적발확률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범위의 확대 등은 국

세당국의 업무증가 등 상당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주어진 세수목표와 예산

을 고려하면 현존하는 균형을 바꾸려는 유인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

을 것이다. 탈세의 대표적 온상인 대다수의 자영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

면 이들 중 상당수가 영세민들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행 세제

상 이러한 보호의 혜택이 응당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자들에게까지 주어지고 있으며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요소가 비효율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본 장은 징세당국이 목표를(즉, 목표 세수치) 주어진 예산과 가능한 한 최소의 노력

과 비용으로 달성함으로써 조직의 후생을 극대화한다고 보고 탈세 문제를 분석한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탈세가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형평성의 왜곡에 더하여 생산요소

배분에서의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옴을 모형으로 보이려한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여러

11) 가산세제도와 과세실태에 관한 분석으로 손광락(1997)과 장춘(199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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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중 기업이 당면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에서의

왜곡을 가져와 요소고용에서의 비효율성을 본 장은 강조한다.

본 장은 최근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현행 세제 및 세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

는 탈세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두 부문 모형에서 평가하려고 한다. 본 장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징세당국의 행태와 탈세에 관한 모형을 제시하고 두 부

문 모형에 이를 포함시켜 설명한다. 제3절에서는 이를 몇 가지 가능한 파라미터값에

서 시뮬레이션 하고 제4절은 결론을 도출한다.

2. 모형

가. 징세당국의 행위와 탈세

본 절은 징세당국의 행위로부터 탈세모형을 유도한다. 먼저 징세당국의 행위를 결

정하는 목표함수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징세당국은 주어진 예산을 바탕으로 주어

진 목표 세수치를 가능한 한 최소의 노력과 비용으로 달성함으로써 조직의 후생을 극

대화한다는 시각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의 후생이란 일종의

이윤으로서 조직내에 귀속되고 조직을 위하여 사용된다. 물론 조직 내부적으로 최소

화된 비용을 상부에 알리려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세수목표치는 세목별로 대부분

전년 대비 예상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과세당국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

변수가 아님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예산은 해당 부서와 중앙정부간의 협상력에 의하

여 영향받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상당 부분 전년대비 비율로 중앙정부에 의하여 결정

된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표 19>를 살펴보자. <표 19>에서 보듯이

실제로 1980년 후반 이후 세수 대비 예산의 비중에서 사실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예산이 성과에 기초하기보다는 전년 대비 일정 비율로 예산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목표세수가 점진적으로 물가 및 경제성장 등에

따라 변동하고 재정지출이 세입내 세출원칙이 고수되므로 징세당국에 배정되는 예산

또한 급격히 변동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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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연도별 국세청 예산, 세수실적, 예산대비 세수, 1인당 예산 현황

배당예산(천원) 정원(명) 세수(억원) 세수/예산

1인당

예산(1985=100)

(천원)

1980 - 13,251 42,177 - -

1985 100,673,010 14,852 89,416 88.79 6,778

1986 111,554,901 14,869 100,990 90.49 7,298

1987 123,041,921 14,878 120,159 97.69 7,773

1988 145,672,861 14,878 150,838 103.53 8,688

1989 169,552,057 15,391 180,780 106.59 9,289

1990 210,613,846 16,481 226,778 107.68 9,369

1991 267,148,721 16,481 269,854 101.03 10,785

1992 312,993,679 16,945 320,853 102.51 11,581

1993 351,327,666 17,305 363,747 103.54 12,121

1994 400,455,653 17,491 436,905 109.09 12,950

1995 478,034,574 17,491 517,487 108.26 14,662

1996 546,197,933 17,838 591,997 108.38 16,383

1997 598,648,062 17,625 636,459 106.32 17,535

1998 634,614,048 17,253 - - 18,50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각 연도.

최근 오히려 예산 대비 인원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어 전산화에 따른 인원절감 효과

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지하경제활동에 대한 현장지도와 현금 수입업종에 대한 감

시에는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예를 들어, 신용카드사용의 확대를 촉

진하기 위한 감시) 이들 부문에 대한 인력에 대한 투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

능하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신고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

으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과세가 행해지고 있는 이면성과 일치하는 결과로 판단된

다. <표 20>은 국세청 인력에 대한 국제비교를 요약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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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세공무원 인력이 부족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산화 수준이 선진국들에 비하여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표

19>와 마찬가지로 조사업무가 미진할 수 밖에 없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표 20> 각국의 인구 1,000명당 국세공무원수 비교(1998. 12)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뉴질랜드 호 주 캐나다 네덜란드 싱가폴

연 도 1998 1997/98 1997 1996/97 1995/96 1997 1998 1997 1998

국세공무원수 17,253 113,041 57,202 63,980 5,451 17,245 39,000 25,066 1,700

인 구(천명) 46,430 271,648 125,638 58,200 3,602 18,250 30,194 15,661 3,491

인구천명당

국세공무원수
0.372 0.416 0.455 1.099 1.513 0.945 1.292 1.600 0.487

주: 1. 영국의 국세공무원수는 국세청정원(52,252명)과 관세청정원(22,235명) 중 조세부과 징수업

무에만 종사하는 인원(11,728명)을 더한 것임.

2. 캐나다의 국세공무원수는 관세업무담당 인원이 포함된 것임.

3. 미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국세공무원의 수가 적게 나타난 것은 간접세가 지방세로 되

어 있는 점과 전산 Infra가 우수한 점에 기인.

자료: A nnual R eport, Data Book, Sgatar회의 보고서 및 Ciat 회의 보고서, 각 연도(국세공무원수).

통계청, 통계로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 pp.364 366, 1998(인구).

이와 같은 경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형화한

다. 두 재화를 생산하는 경제에서 두 가지 유형의 부문이 경제에 존재한다고 가정한

다. 부문 1(추후 X로도 지칭됨)에서는 생산 과정 및 매출액이 잘 알려져 있어서 탈루

가 어렵고 부문 2(또는 Y)에서는 생산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려워 앞서 모

형에서 보인 대로 과세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상

황을 고려하면 징세당국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징세당국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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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q 1 , q 2
U ( B ) - C ( q 1 , q 2 ; Q 1 , Q 2 )

s. t. R = t v ( p 1 q 1 + p 2 q 2 )
( - 1)

여기서 B 는 징세당국에 배정된 예산, R 는 목표세수, q i는 부문 i에서 과세되는

재화의 양이고 Q i는 실제 생산량이다. Q i는 주어졌으나 q i는 과세당국의 선택변수

임을 알 수 있다. 정의상 q i Q i 는 성립된다. 과세당국은 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알

고 있지만 이를 누구나 납득할 만하게 증명해 보이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예

를 들어, 법정에서 정확히 증명해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급격한 과세범위의 확대에는

금전적 비용, 노력 등을 포함한 광의의 비용을 급증시키게 된다. 문제의 제약식이 등

식으로 성립하는 이유는 세수가 적게 걷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목표를 초과해서 걷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산이 이미 주어졌고 비용함수가 두 부문에서 직관적으로 독립적이라 할 수 있으

므로(즉,
d ( dC / dq 1 )

dq 2
= 0 ) 비용함수는 C ( , ) = C 1 ( ) + C 2 ( )으로 분리

되고 문제는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min q 1 , q 2
C 1 ( q 1

Q 1 ) + C 2 ( q 2

Q 2 )
s. t. R = t v ( p 1 q 1 + p 2 q 2 )

( - 2)

여기서 C 1 ( q 1

Q 1 )은 생산 과정 및 매출액이 잘 알려져 있어서 탈루가 어려운 산업
또는 기업들로부터 조세 징수시 부담해야하는 징세비용함수를 나타내고 q 1 / Q 1가 상

승할수록 비용이 점증한다. 즉, C 1 ' > 0, C 1 ' ' > 0 임. C 2 ( q 2

Q 2 )은 생산 과정 및 매
출액정보파악이 어려워 탈루가 용이한 산업 또는 기업들로부터 조세 징수시 부담하는

징세비용함수를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q 2 / Q 2가 상승할수록 비용이 점증하고 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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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형 1의 비용함수보다 빠르다. 즉, C 2 ' > 0, C 2 ' ' > 0 , C 2 ' ' > C 1 ' ' 임.

먼저 문제의 라그랑지함수를 아래와 같이 세운뒤에 일차조건을 살펴보자.

L ( q 1 , q 2 , ; p 1 , p 2 , Q 1 , Q 2 , t v )

= C 1 ( q 1

Q 1 ) + C 2 ( q 2

Q 2 ) + { R - t v ( p 1 q 1 + p 2 q 2 )}

( - 3)

이 경우 내부해의 가정하에서 과세량의 결정은 다음의 일차조건으로부터 유도된다.

C 1 ' = t v p 1 ( - 4)

C 2 ' = t v p 2 ( - 5)

이를 결합하면 과세량 결정식은

C 1 ' ( q 1 / Q 1 )
p 1

=
C 2 ' ( q 2 / Q 2 )

p 2
= t v ( - 6)

식( - 6)이 의미하는 바는 1원당 한계징세비용이 부가가치세율에 한계비용을 곱한

크기와 같아질 때까지 징수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용을 극소화하는 것이 곧

징세당국의 효용극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도된 결론이다.

만약에 가격이 일치할 경우(case 1) 과세의 범위는 산업 1에서보다 큰 결과를 가져

온다; 즉, 과표양성화율이 부문 1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부문 2의

비용함수가 보다 볼록(convex)하기 때문에 유도되는 자연스런 결과이다.

If p 1 = p 2 , C 1 ' ( q 1 / Q 1 ) = C 2 ' ( q 2 / Q 2 ) q *
1 / Q 1 > q *

2 / Q 2 . ( - 7)

여기서 q *
i 는 부문 i에서의 균형과세량 그리고 q *

i / Q i는 균형과표양성화율( i로

정의됨), 따라서 ( 1 - q *
i / Q i )는 균형탈루율을 의미한다.

- 69 -



만약에 재화의 단위당 가격이 다를 경우(case 2) 상식적으로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

은 부문에서 재화의 가격이 낮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p 1 > p 2 의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이때 C 1 ' ( q 1 / Q 1 ) > C 2 ' ( q 2 / Q 2 ) 이 성립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q 1 / Q 1

> q 2 / Q 2이 성립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보인 부등호의 결과가 더욱 더

강하게 성립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징세당국의 목표함수가 위와 같을 경우 탈루가 부문 2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을 알 수 있다.

나. 탈세와 효율성

본 절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탈세의 구조하에서 두 부문이 부문간 및 부문 내(inter-

and intra- indus try)에서 서로 경쟁할 경우 산업의 일반균형을 논의하고자 한다.

1) 기본 아이디어

현행 부가가치 세정하에서 법인화된 기업들은 사실상 매출액과 매입액이 거의 대부

분 또는 상당 부분 국세당국에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법인업체,

소위 자영업자들에서는 일반화된 매출 누락 및 허위세무신고 등으로 과표양성화가 대

략 50%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형평

성위배 논란으로 집약되며 최근 근로소득자들의 세제상 불만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로

소득세의 분리과세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대칭적 과표양성화 문제에 대한

이러한 논란들의 핵심 사항은 탈루가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을 자영업자들에게 이전시

키는 왜곡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다는 데에 있었고, 보이지 않는 자원배분의 효율

성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탈루는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

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탈루의 가장 큰 이득은 소득세의 포탈을 가져와 기업가의 이

윤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 정상적인 정상이윤조건이 탈루를 일삼는 기업

에는 훨씬 완화되어 보다 많은 생산요소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탈루가 아무런

- 70 -



위험없이 통념화 된 경우 확실성하에서는 기업확장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

다. 따라서 같은 기술력 하에서 탈세가 가능하지 않은 기업이 가능한 기업(자영업자)

과 경쟁할 경우 탈세가 가능하지 않은 기업은 생산이 위축되거나 생존할 수 없게 된

다. 본 절에서만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다음을 가정하자.

가정: 경제내에 하나의 생산요소(예를 들어, 노동)가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나의

재화를 생산하는 두 가지 종류의 기업이 존재하는 데 탈세가 가능하지 않은 기

업을 ‘비탈세기업’이라고 정의하고 탈세가 가능한 기업을 ‘탈세기업’이라고 정의

하자.

이것은 모형의 도출을 위한 단순화일 뿐 모든 탈세기업이 탈세를 하거나 또는 모든

비탈세기업이 탈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현실에 비추어 비

탈세기업(예를 들어 법인기업)과 탈세기업(예를 들어 자영업자)이 공존하면서 경쟁함

을 비추어 볼 때 탈세기업들의 기술이 비록 뒤떨어지나 탈루로 인한 (비공식적) 이윤

으로 기술력의 열세를 만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자영업자들이 세

원이 노출된 비탈세기업에 비하여 기술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탈세에 의하여 미묘한

균형을 이루어나감을 알 수 있다. 이는 탈루가 계속 가능하다면 기술개발에 보다 낮

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완전경쟁하에서 기술력의 격차

는 탈루율과 양의 함수관계를 보임을 증명할 수 있다.

[정리 1] 완전경쟁하에서 비탈세기업과 탈세기업간의 기술력의 격차가 클수록 탈루율

이 커져야 두 산업간의 공존이 가능하다. 즉, 기술력의 격차는 탈루율과 양의 함수관

계를 보인다.

만약에 완전한 소득포착이 비탈세, 탈세기업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탈세기업은 낮은

기술력으로 말미암아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 생산

이 비탈세기업들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탈세기업들에 고용된 자본과 노동은

보다 향상된 기술을 가진 비탈세부문으로 재고용되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것

이다.

지금까지 정태적 측면에서만 탈세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나 동태적 측면을 무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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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 즉, 만약에 비탈세부문이 보다 앞선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활동을 한다면

이로부터의 학습효과가 탈세부문에 고용되었을 경우 습득하게되는 학습효과보다 보다

클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측면에서 볼 때 탈세분야로부터 비탈세분야로 고용의 전환

이 탈루에 대한 예방 및 벌칙강화로 가능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보다 빠른 인적자본

의 축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좀더 현실적 모형 및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행정이 인적자본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일아보기로 한다.

2) 산업간 생산요소 배분현황

본 절에서는 앞서 적용한 가정인 경제내에 오직 하나의 생산요소만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보다 현실적 가정인 자본과 노동으로 전환하여 분석한다. 먼저 모형의 기본구

조를 소개하기 전에 두 부문의 기본 성격을 몇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하기로 한

다. 먼저 비탈세부문은 현실적으로 보다 자본집약적 생산함수를 갖고 또한 생산하는

재화가 탈세부문의 그것과는 다르게 주로 대량생산되고 질 높은 상품일 것이다. 이에

반하여 탈세부문은 대부분 노동력에 주로 의존하는 생산구조를 갖는 소규모 영세사업

자들이 다수이며 질적으로 높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주로 생산한다.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로써 <표 22>의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상 지위별 인구분포를 들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의상 그 규모가 영세하고 소액부징수자,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로 분류될 확률이 높은 사업장이다(<표 21> 참조). <표 22>에서 이들의 고용주와 가

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 근로자가 30%에 달함을 알 수 있다.

종사자를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65.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18.5% 그리고 제조업이 10.2%로 나타난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비탈세기업들에

서도 도소매, 상품중개업, 식품관련 가공업, 음료업, 서비스, 의류업이 가장 노동집약적

인 산업으로 나타나 산업의 속성상 이들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하여 보다 노동집약적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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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납세유형의 구분 및 납세자별 납부세액

(단위 : 만원)

납세자 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소액 부징수자

대상

(연간 매출액)
1억 5천 이상 4,800 1억 5천 2,400 4,800 2,400 미만

납부세액
(매출액 10%)

- (매입액 10%)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매출액 2% 없음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 1998.

<표 22>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상 지위별 인구분포

(단위 : %)

종사상 지위 총사업체조사 고용구조조사

고용주

71.8
5.3

자영자 46.0
무급가족종사자 28.3
상시근로자 25.6 9.5
임시근로자

1.4
3.1

일용근로자 7.8
무급근로자 1.2 -
계 100 100

자료: 통계청, 총사업체조사보고서 , 고용구조조사보고서 , 1992.

관광 건설 렌탈 종금업 펄프 제지 화학제조업 도소매 식음료 서비스 의류업

[그림1] 1인당 자산별 업종 현황(200- 600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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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들 자영업부문을 거래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투명한 비탈세부

문에 비하여 산업의 속성상 노동집약적이라고 보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들 사업장에 고용된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데 가장 큰 이

유로서 사업의 외형을 은폐하고자 근로자수를 가능한 한 누락시킬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보다 엄밀하게 비탈세과 탈세부문을 구분해보기로 하자. 아래 <표 23>은

1997년 신고기준으로 분류한 법인 대비 각종 비법인 사업체의 숫자 및 비중을 나타낸

다. 대략 280만 사업장 중에서 법인화된 사업장은 19만개정도로 약 6.6%를 차지하고

나머지 260여만개 사업장은 비법인이고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가 약 60%에 육박

한다. 이들을 <표 22>의 고용구조조사에서 조사된 5인 미만 이하 사업장에 종사 또

는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라 가정하면 그 숫자가 약 510만여명 정도에 이르고 일반과

세자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장에 고용된 인원까지 고려하면 그 숫자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탈세가 만연되고 있는 부문에 고용된 인력이 쉽게 간과할 수준이 아

니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23> 1997년 신고기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현황

유 형
1997 사업자수 1997 세수

개수(천개) 비중(5%) 금액(억원) 비중(%)

일반과세자

법인 187 6.6 158,343 81.3

개인 968 34.3 32,884 16.8

소계 1,155 40.9 191,227 98.1

간이과세자 465 16.5 2,702 1.4

과세특례자 1,200 42.6 951 0.5

합 계 2,820 100 194,880 100

주: 1. 세수합계는 1997년 장수기준 금액이며, 사업자별 세수는 신고기준 금액임.

2. 신고세수와 징수세수의 차이(1,466억원)은 법인의 세수에 포함.

3. 수입분 세수는 법인 세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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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자료는 두 부문간 생산함수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부문간 생

산요소집약도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생산요소의 완전고용 및 이동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면 한 경제의 장기균형에서는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가격이

두 부문에서 동일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의 기본 구조하에서 탈루가 탈세부문에서 이

루어지고 있을 때 균형이 어떠한 양상을 보일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언

급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인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3) 모형의 균형

2부문- 2요소 모형의 균형에서는 생산요소의 수급, 재화의 수급, 그리고 부문간 요소

와 재화 가격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균형조건을 몇 가지 조세체계하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A. 조세가 없을 경우 2 부문 균형조건:

(1) Q x = f ( k x , l x ) ( - 8)

(2) Q y = g ( k y , l y )

(3) K = k x + k y

(4) L = l x + l y

(5) r = p x f k ( k x , l x ) = p y g k ( k y , l y )

(6) w = p x f l ( k x , l x ) = p y g l ( k y , l y )

(7) Q x = d x ( p x , p y , M)

(8) Q y = d y ( p x , p y , M)

(9) M = rK + wL + x ( w , r , p x , p y ) + y ( w , r , p x , p y )

여기서 p x 는 재화 x의 가격, p y 는 재화 y의 가격, f l 은 x재의 생산함수를 노동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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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분한 값, g k 는 y재의 생산함수를 자본 k로 미분한 값, f l f / l ,

g k g/ k 을 의미함.

식( - 8)의 첫째, 둘째 식은 단순히 각 부문의 생산함수구조에 관한 기술이며 세째,

네째는 요소공급에 관한 항등식이며 다섯째, 여섯째는 자유로운 요소이동으로 인한

부문간 요소가격의 균등화를 나타낸 식이며 일곱째, 여덟째는 두 재화에 대한 수요함

수를, 마지막 아홉째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몫과 각 재화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

을 소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아홉 개의 미지수( p x , p y , Q x , Q y , k x , l x , r , w , M )와 아홉개의 등식

이 존재한다. 일곱째, 여덟째(두 재화에 대한 수요함수) 2개의 등식은 처음 두개의 등

식에 치환될 수 있으므로 일곱 개의 미지수와 일곱 개의 등식으로 좁혀지며 왈라스의

법칙에 의하여 한 개의 등식은 나머지 여섯 개의 등식에서부터 유도된다. 따라서 일

반적으로 일곱개의 미지수 모두에 대하여 풀 수 없고 어느 한 재화나 요소의 가격을

뉴머레(numeraire)로 놓고 상대가격에 대하여 풀 수 있다.

B. 소비세만이 존재할 경우

소비세가 존재할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에서 차이(tax w edge)가 발

생한다. 따라서 부문 i에 대해서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간에 p d
i = ( 1 + t v ) p s

i

가 성립할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균형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충족할 것이다.

2 부문 균형조건:

(1) Q x = f ( k x , l x ) ( - 9)

(2) Q y = g ( k y , l y )

(3) K = k x + k y

(4) L = l x + l y

(5) r = ( 1 - t v ) p d
x f k ( k x , l x ) = ( 1 - t v ) p d

y g k ( k y , l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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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 = ( 1- t v ) p d
x f l ( k x , l x ) = ( 1 - t v ) p d

y g l ( k y , l y )

(7) Q x = d x [ ( 1 + t v ) p s
x , ( 1 + t v ) p s

x , M]

(8) Q y = d y [ ( 1 + t v ) p s
x , ( 1 + t v ) p s

x , M]

(9)
M = rK + wL + x ( w , r , ( 1 + t v ) p s

x , ( 1 + t v ) p s
y ) +

y ( w , r , ( 1 + t v ) p s
x , ( 1 + t v ) p s

y ) + t v ( p s
x Q x + p s

y Q y )

(10) p d
i = ( 1+ t v ) p s

i for i = x, y .

여기서 t v 는 부가가치세율임.

일반적으로 조세가 가져오는 가격왜곡이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의 상대가격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 생산에 있어서 왜곡을

가져오지 않고, 요소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요소수급에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최적과세이론

(optimal taxation theory)에 의하면 소비세를 비례적으로 모든 재화(여기서는 재화

Q x와 Q y )에 부과하는 것은 곧 럼섬조세와 같다라는 표준적인 소비세 원리로서 당연

한 결과이다12).

C. 소비세 및 소득세가 존재할 경우

소비세 및 소득세가 존재할 경우 첫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면하는 재화 및 생산요

소가격에서 차이(tax w edge)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문 i에 대해서 수요자 가격과 공

급자 가격간에 p d
i = ( 1+ t v ) p s

i가 성립할 것이며 또한 공급자가 직면하는 요소가

격이 부문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즉, r, w는 요소의 공급자가 수취하는 세

12) 소비세의 부과는 재화의 상대가격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과세 당시에는 실질소득의 감소

를 가져오나 대부분의 모형에서처럼 세수를 개인들에게 고루 환급해줄 경우 소득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와 동일

하므로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물론 개인간 이질성을 고려하면, 소비세가 지니는 역진성을

지적해야 할 것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대표적 개인을 상정하였으므로 역진성문제는 논외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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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요소가격이고 r x, r y , w x , w y는 요소수요자가 지불하는 요소가격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r x = r ( 1 + t c ) ( 1+ t p ), r y = r ( 1+ t p )

w x = w ( 1 + t p ), w y = w ( 1 + t p )

여기서 비탈세 법인부문이 직면하는 자본에 대한 가격은 법인세의 존재로 인해 탈세

부문보다 더 높다. 이때 성립되는 균형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충족할 것이다. 단,

변수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요소가격은 요소의 공급자가 수취하는 세후요소가격으로

만 정리하였다.

균형조건:

(1) Q x = f ( k x , l x ) ( - 10)

(2) Q y = g ( k y , l y )

(3) K = k x + k y

(4) L = l x + l y

( 5 )

r = ( 1- t c )( 1 - t p )( 1 - t v ) p d
x f l ( k x , l x ) = ( 1 - t p )( 1 - t v ) p d

y g l ( k y, l y )

(6) w = ( 1- t p )( 1 - t v ) p d
x f l ( k x , l x ) = ( 1- t p )( 1 - t v ) p d

y g l ( k y , l y )

(7) Q x = d x [ ( 1 + t v ) p s
x , ( 1 + t v ) p s

y , M ]

(8) Q y = d y [ ( 1 + t v ) p s
x , ( 1 + t v ) p s

y , M ]

( 9 )

M = rK + wL + x ( w / ( 1- t p ), r / ( 1- t c )( 1 - t p ), ( 1+ t v ) p s
x , ( 1+ t v ) p s

y ) +

y ( w / ( 1- t p ), r / ( 1- t p ), ( 1 + t v ) p s
x , ( 1 + t v ) p s

y ) +

t p ( wL / ( 1 - t p ) + r k x / ( 1- t c )( 1 - t p ) + r k y / ( 1- t p ) ) +

t c r k x / ( 1 - t c )( 1 - t p ) + t v ( p s
x Q x + p s

y Q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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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 d
x = p s

x ( 1- t v ), p d
y = p s

y ( 1 - t v )

여기서 t p 는 개인소득세율, t c 는 법인세율이다. 비록 균일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로

재화간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법인세의 존재는 법인부분의 자본에 대

한 일종의 이중과세로 인하여 비법인 탈세부문으로 요소의 이동을 초래할 것이다

(Harberger(1962)). 물론 보다 일반적인 모형에서는 개인이 직면한 상대요소가격이 하

락하므로 요소공급에 있어서 감소가 추가적인 왜곡효과로 발생할 것이나 본 절에서는

생산요소의 공급량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가정하여 이러한 효과를 생략하였다. 물론

이 경우 사회 후생이 보다 감소함은 분명하다.

D. 2부문 탈루모형에서의 균형조건:

소비세 및 소득세가 존재할 경우 첫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면하는 재화 및 생산

요소가격에서 차이(tax w edge)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때 발생하는 가격왜곡은 앞에서

탈세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인 균형조건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

이다. 그 이유는 법률에 명시된 (명목적) 세율이 실질적으로 탈세에 연루된 경제주체

들에게 100%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법규정대로 과세되는 일정부분

iv만이 가격왜곡으로 작용하여 부문 i에 대해서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간에

p d
i = { iv ( 1 - t v ) + ( 1 - iv )}p s

i가 성립할 것이다. 여기서 t p 는 개인소득세율,

t c 는 법인세율, 그리고 는 과표양성화율을 뜻한다. 또한 탈세는 곧 거래규모에 대

한 은폐를 의미하므로 생산요소의 사용 또한 부분적으로밖에 과세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곧 공급자가 직면하는 요소가격에서 탈세의 정도에 따라 부문별로 차이가 발생

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r, w는 요소의 공급자가 수취하는 세후요소가격이고

r x, r y, w x, w y는 요소수요자가 지불하는 요소가격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r x = r ( 1+ xc t c ) ( 1 + xk t p ), r y = r ( 1+ yk t p )

w x = w ( 1+ xl t p ), w y = w ( 1+ yl t p )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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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성립되는 균형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충족할 것이다. 변수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요소가격은 요소의 공급자가 수취하는 세후요소가격으로만 정리하였다.

균형조건:

(1) Q x = f ( k x , l x ) ( - 12)

(2) Q y = g ( k y , l y )

(3) K = k x + k y

(4) L = l x + l y

(5)

r = { xc ( 1 - t c ) + ( 1- xc )}{ xk ( 1 - t p ) + ( 1- xk )}{ xv ( 1 - t v ) + ( 1 - xv )}p d
x f k ( k x , l x )

= { yk ( 1 - t p ) + ( 1 - yk )}{ yv ( 1 - t v ) + ( 1- yv )} p d
y g k ( k y , l y )

(6)

w = { xl ( 1- t p ) + ( 1 - xl )}{ xv ( 1- t v ) + ( 1 - xv )}p d
x f l ( k x , l x )

= { yl ( 1- t p ) + ( 1 - yl )}{ yv ( 1 - t v ) + ( 1- yv )} p d
y g l ( k y , l y )

(7) Q x = d x [ ( 1 + xv t v ) p s
x , ( 1+ yv t v ) p s

x , M ]

(8) Q y = d y [ ( 1 + xv t v ) p s
x , ( 1+ yv t v ) p s

y , M ]

(9)

M = rK + wL + x ( w / { xl ( 1 - t p ) + ( 1 - xl )}, r / [{ xc ( 1- t c )

+ ( 1 - xc )}{ xk ( 1- t c ) + ( 1 - xk )}], { xv ( 1+ t v ) + ( 1 - xv )}p s
x,

{ yv ( 1 + t v ) + ( 1- yv )}p s
y ) + y ( w / { yl ( 1 - t p ) + ( 1 - yl )},

r / { yl ( 1- t p ) + ( 1- yk )}, { xv ( 1 + t v ) + ( 1- xv )}p s
x , { yv ( 1 + t v ) + ( 1- yv )}p s

y )

+ t p
i = x, y [ w

{ il ( 1- t p ) + ( 1- il )} il l i +
r

{ ik ( 1 - t p ) + ( 1- ik )} ik k i ] +

t v
i = x, y

iv p d
i Q i ]

(10) p d
x = p s

x ( 1- xv t v ), p d
y = p s

y ( 1- yv t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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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p 는 개인소득세율, t c 는 법인세율, 그리고 는 과표양성화율을 뜻한다.

다섯번째 이하에서 나타나는 표현인 { xl ( 1 - t p ) + ( 1 - xl )}는 부문 X에서 근로소

득에 대하여 xl만큼은 과세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1 - xl만큼은 과세되지 않는 부

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표양성화율이 낮을 수록 유효세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유

효세율 = t i i ). 앞의 경우와 비교하여 탈루가 존재하고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문간

정보의 차이로 인하여 사실상 균일한 실효(effective)부가가치세율의 부과가 이루어지

지 않아 재화의 상대가격이 유지되지 않으며 요소의 실질상대가격이 변하므로 좀더

심한 가격 왜곡이 발생되는 균형이 성립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탈루는 매입세액에 대한 포탈과 함께 보다 본질적으로는 소득

세, 즉 노동과 자본으로부터 얻는 소득에서의 탈루를 의미한다. 물론 각 부문에서 부

가가치세 탈루율과 소득세 탈루율 iv , il , ik 가 반드시 같다고 볼 이유는 없다. 이

들 값들은 이론상 0에서 1사이 어떠한 값을 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생

산량에 대한 은폐는 결국 생산함수가 일차동차(CRS)인 경우 요소투입량에 대한 은폐

로 이어지게 될 것이므로 iv ik il로 같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근사한 관측일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의 가정을 이용하여 분석을 보다 단순화하려한다. 적용

된 가정은 분석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

님을 밝혀둔다.

4) 비교정태분석

지금까지 4가지 조세체계하에서 경제의 균형조건을 기술하였다. 정의된 함수의 구

조는 완전한 일반성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함수, 효용함수, 이윤함수 등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더라도 그 균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성의 대가로 탈세

의 효과에 대한 비교정태분석시의 복잡함에 의한 어려움이 따르게 되며 분석결과에

대한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 먼저 함수의 형태가 완전히 자유롭기 때

문에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편미분 값이 정해지지 않고, 따라서 야코비행렬의 값이

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2부문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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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되는 몇 가지 표준적 가정, 즉 생산함수와 효용함수의 동조성

(homotheticit icity)의 가정아래 몇 가지 근사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의 장점은 재화의 수요와 가격간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고, 재화의 공급과 재화

의 가격 및 가격과 요소의 가격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경제적 해석을 적절

히 부여할 수 있다.

앞서 전개한 모형의 균형조건, 특히 공급자와 수요자가 당면하는 재화 및 요소가격

간 괴리현상을 고려하여 탈세의 효과를 분석하기로 하자. 재화의 수요는 수요자 가격

의 함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 식( - 13), 식( - 14) 그리고 식(

- 15)의 유도과정은 부록에 수록되어있으므로 여기서 설명을 생략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변수에 모자( )를 씌운 값은 변수의 성장률을 의미하고( x = d log x ), i

는 탄력성을, 그리고 * , *는 일종의 상대적 요소집약도의 척도이나 전자는 비용면

에서 후자는 실제투입량측면에서 정의한 값이다.

y Q x - x Q y = - d ( p d
x - p d

y ) = - d ( p s
x - p s

y + d xv t v - d yv t v )

( - 13)

p d
x - p d

y = ( lx - yl ) w + xl d xl t p - yl d yl t p

- ( yk - xk ) r - yk d yk t p + xk ( d xc t c + d xk t p )

= * ( w - r ) +
i = x, y j = l, k

d ij t p + xk d xc t c

( - 14)

* ( Q x - Q y ) = ( w - r )[ x ( kx lx + lx kx ) + y ( ky ly + ly ky ) ]

( w - r )( a x x + a y y )

( - 15)

여기서 효용함수의 동조성을 가정하면 식( - 13)의 좌변은 Q x - Q y로 단순화된

다. 그리고 부문 Y의 탈세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부문 X의 탈루율을 고정시키고 부문

Y의 탈루율을 낮추도록 외생적 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도록 하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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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수의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앞서 도입한 가정에 따라 y = yi , i=k ,l,v로 둔

다13). 이때 부문 Y의 탈루율 변화만을 허용하면(따라서 부문 X의 탈루율 변수의 변

화율은 모두 영) 재화의 상대가격의 변화율은

p d
x - p d

y = p s
x - p s

y - t v d y로 되므로

Q x - Q y = - d ( p s
x - p s

y - t v d y )이 성립한다. 이를 식( - 15)에 대입하면

* {- d ( p s
x - p s

y - t v d y ) } = ( w - r )( a x x + a y y )가 되고 이에 식( - 14)를

한차례 더 대입한 후 정리하면

* [ - d { * ( w - r ) - 2 t v d y ) }] = ( w - r )( a x x + a y y )이 된다.

따라서 ( w - r )에 대하여 식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 w - r ) { *
d

* + ( a x x + a y y ) } = 2 * t v d y ( - 16)

여기서 이 식으로부터 과표양성화율에 변화를 주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생겨나는

지 비교정태분석을 할 수 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리 2]를 얻는다.

[정리 2] Y부문의 과표양성화율이 상승할 때 * < 0이면, 즉 Y부문이 보다 노동집약

적이면 노동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증명]

식( - 16)을 과표양성화율에 대하여 나누어 정리하면 이는

w - r
d y

=
2 * t v

{ *
d

* + ( a x x + a y y ) }
< 0이다. 먼저 분자는 음의 값을 지니는 데

13)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yv yk yl로 같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근사한 관측일 것

이라는 예측에 기초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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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분모의
*
와

*
는 정의상 동일한 부호를 지니고 또한 나머지

a x , a y , x , y 모두 음이 아닌 값을 지니기 때문이다. [정리 2]로부터 과표양성화율

의 상승으로 임금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계속된 임금의

상승에 조세정책 및 행정이 일조한 바가 있음을 지적하는 결론이다.

이와 함께 Y부문의 과표양성화율이 상승할 때면, 다음과 같은 요소의 이동을 가져

온다.

[정리 3] * < 0 , 즉 Y부문이 보다 노동집약적이면 과표양성화율의 상승은 노동과 자

본을 Y부문에서 X부문으로 이동시킨다.

[증명]

먼저 식(4- 2- 4)와 [정리 2]의 결과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Q x - Q y

d y
=

Q x - Q y

w - r
w - r
d y

=
( a x x + a y y )

*

2 * t v

{ *
d

* + ( a x x + a y y ) }

=
2 t v ( a x x + a y y )

{ *
d

* + ( a x x + a y y ) }
> 0

이것은 노동의 상대가격 하락에 의하여 X부문의 생산량이 Y부문에 비하여 증가함

을 의미한다. 과표양성화율의 상승은 Y부문에서의 과세의 강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곧 Y부문 생산량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과 자본이 Y부문에서 X부문으

로 이동하여야 가능하다.

이 경제의 균형은 각 부문 내부에서의 완전경쟁으로 정상이윤을 얻게되고 또한 부

문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인하여 요소투입으로부터 얻게 되는 순수익률(net

return)이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각 기업은 정상이윤을 얻게 되고 개별 생산요소의

순수익률은 동일하나 각 부문간 한계유효세율이 달라져 기업으로 볼 때 생산요소 비

용이 달라진다. 탈루가 높을 수록 생산요소(노동, 자본)와 재화에 대한 유효세율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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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므로 비탈세부문에서 탈세부문으로 생산요소가 옮겨감으로써 두 부문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이때 노동시장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이 비탈세부문

에서 탈세부문으로 옮겨감으로써 두 부문간의 균형이 달성된다.

탈루가 가능한 상태 D와 그렇지 못한 상태 C간의 차이는 위에서 보듯이 마치 탈세

부문이 생산하는 재화가격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탈세부문

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여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수요가 따르게 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생산요소, 자본과 인

력을 요구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탈세부문의 생산함수 구조상 노동이 자본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요되고 이에 반하여 비탈세 부문에서 방출되는 생산요소

는 자본이 노동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노동에 대하여는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자본

에 대하여는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은 상승하고 이자율은 하락하는

패턴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문제는 탈루가 가능한 부문이 그렇지 못한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요소의 고용이 비효율적 방향으로

진전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임금이 효율적 수준보다 더 높게 변하고

이자율은 낮게 된다. 만약에 국제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본에 대하여 자유롭고 노동

에 대하여 경직적인 개방경제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요소가격의 구조는 자본의 유출을

촉진할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임금과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탈세 이외에도 노동시장 및 금융시장

에서의 제도적 요인이라든지 W T O체제 출범에 이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등 많은 여

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절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고정시킨 후 전개한 것임을 밝

혀둔다. 특히 1980년대말 민주화 및 자유화추세 그리고 최근 IMF시기 이래로 노동시

장 및 금융시장의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 또한 WT O체제 출범에 따라 각종 보조금의

철폐, 노동기준의 강화 및 산업의 재편, 금융시장의 개방 등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

및 자본수급구조가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생산요소의 수급관계는 요소가격에 대한 변

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그 동안 지속되어온 비탈세 및

탈세기업체제에서 어느 한쪽에 뚜렷한 차별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탈세의 효과는 탈세가 정보의 투명성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비탈

세 법인부문에 비해 탈세부문에 보다 유리한 이질적 효과를 초래하므로 본 절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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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직접적으로 요소간 상대가격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본 절의 분석결과가 이론적인 면에 치우쳐 실제로 탈세로 인한 생산요소공급의 왜

곡에 대해 다소 의아해할 독자들을 위해 몇 가지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

론 엄밀한 분석이 되려면 개인차원의 임금자료가 오랜 기간동안 축적되어져 직업선택

에 관한 행태분석이 가능해야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분석이 가능하지 못하므로

몇 가지 케이스로부터 얻는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1) 단기적 현상

현실적으로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모형에서의 예측처럼 가격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

정되지 않을 경우 업종별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수요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대한 일례로서 IMF 이전부터 제조업분야의 인력부족이 심각하기 시작하여 최근

외환위기와 함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연수생의 업체별 허용인원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고 외국인연수생을 내국인으로 대체하면 50만원을 지원하

기로 하는 등 외국인 연수생 축소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그러나 극심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시행되자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위 “3- D

업종”에서의 인력공급 부족이 심각히 발생하여 오히려 중소기업체에서는 외국인 산업

연수생 수요가 1998년 이후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자영업종 또한 외환위기로 많은 타

격을 받아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

것은 아직도 상당수의 소규모 자영직종에서 얻게되는 효용이 근로자의 지위로부터 얻

는 효용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형의 결과는 장기적 균형을 의미하며 현재

계속하여 조정국면(trans ition period)에 있음을 의미한다.

(2) 경제활동의 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중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표 22>와 <표 23>에서 암시되듯이 자영업인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각국마다 분류 기준이 상이하여

명확한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나 <표 24>에서 보듯이 미국의 경우14) 근로자 대 자영

자 비율이 약 9대 1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6 대 4에 달한다.

14) 여기서 자영자는 피고용자 이외의 취압자로 정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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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업선택에 금전적, 비금전적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한다. 이때 자영업자

표 2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

(단위:천명, %)

연 도 총취업자수 피고용자
고용주 및

자영업주
가족봉사자 분류불명

한 국

이스라엘

홍 콩

일 본

필 리 핀

싱가포르

멕 시 코

미 국

파 나 마

오스트리아

덴 마 크

핀 란 드

독 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 웨 덴

뉴질랜드

1996

1996

1994

1996

1994

1996

1996

1996

1995

1996

1996

1996

1996

1994

1994

1996

1996

1996

20,764

2,012.7

2,972.6

64,860

27,483

1,748.1

35,226

126,708

866.7

3,709.8

2,627.3

2,123

35,982

22,680

2,151

4,467.2

3,963

1,687.5

62.8

84.2

87.4

82.1

41.7

85.3

58.9

91.6

67.5

85.2

90.6

85.8

89.5

62.8

85.3

71.7

89.0

78.8

27.9

15.3

9.9

11.8

36.2

13.5

28.7

8.3

28.5

10.6

9.4

13.6

9.5

21.4

8.1

26.6

10.6

19.8

9.3

0.6

0.7

5.9

13.7

1.2

12.3

0.1

4.0

3.3

-

0.7

1.1

4.0

0.9

1.7

0.4

1.2

-

-

1.9

0.2

8.4

-

0.1

-

-

-

-

-

-

11.8

5.7

-

-

0.2

자료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 tics , 1997.

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자영업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근로자로 전업해서 얻는 효용보다

최소한 낮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영업인구가 외국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는 사실은

곧 근로자로 일하며 얻는 한계이득 대비 자영업으로부터 얻는 한계이득의 상대수준이

외국에 비하여 높음을 의미한다. 즉, 근로자 대비 자영자라는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된

한계이득 곡선이 외국과 비교하여 더 높다는 것이다. 과연 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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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첫째, 자영업 기술이 외국에 비하여

특별히 우수하여 높은 생산성을 올린다면 이러한 현상이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자영

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면 이러한 현상이 설명될 수 있다. 셋째, 탈세로

인하여 실제한계이득은 높지 않지만 자영업자들이 당면하는 한계이득이 높아질 수 있

으면 이러한 현상이 설명될 수 있다. 첫번째 이유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두번째 이유를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판단이 가능하다.

즉, 자영업 생산물도 근본적으로 비탈세부문의 생산물과 경쟁이 가능한 상품이므로

자영업 생산물 수요가 높으려면 비탈세부문의 생산물에 비해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을

가져야 할 것인데 규모의 경제를 그다지 누릴 수 없는 자영업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

려면 앞에서 [정리 1]에서 보였듯이 현재의 세정하에서 탈세가 사실상 유일한 방편으

로 보인다. 따라서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이유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탈세

가 가장 유력한 이유로 판단된다.

3. 수치적 예

이하에서는 과연 이러한 탈루 및 탈세의 효과가 어느 정도로 요소배분을 왜곡하는

지를 수량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위와 같은 일반경쟁 균형을 충족하는 해를 구하는

것은 보통 몇 가지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푸는 것으로 요약된다. 엄밀한 CGE 분석이 가능하려면 각 부

문의 생산함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어짐은 물론이고 실제로 고용되어 있는

생산요소에 대한 정보, 생산량에 대한 적절한 집계(aggregation) 그리고 탈루율에 대

한 정보 또한 필요하다. 분석의 편의상 생산함수는 Cobb- Douglas 형태를 지니고, 즉

Q x = k x l x
1- , Q y = ' k y

' l y
1- ' . 소비자는 대표적 개인을 상정하고 역시

Cobb- Douglas 효용함수형태를 U ( Q x , Q y ) = Q x Q y
1-
지닌다고 보자. 물론 각

부문사이에서 임금 이외의 비금전적 보상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탈세가

가능한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이 개인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프리미엄이 없이는 가능한 한 정규 부문으로 고용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정확

한 분석이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으므로 아래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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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가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에 사용된 파라미터값은 아래와 같다.

파라미터값의 설정:

(1) 부문 X의 자본계수: = 0. 7 , 부문 Y의 자본계수: ' = 0. 4 ,

(2) 부문 X의 기술수준: =1.5, 부문 Y의 기술수준: ' =1.0,

(3) 전체노동스톡: Lo=1, 전체자본스톡: K o=1,

(4) 부문 X의 근로소득세율: txl=0.2, 부문 X의 자본소득세율: txk=0.3

부문 Y의 근로소득세율: tyl=0.2, 부문 Y의 자본소득세율: tyk=0.242,

(5) 과표양성화율: xc xv xk xl =1 그리고 yv yk yl =0.5와 1에서

각각 시뮬레이션하고

(6) 마지막으로 X재의 효용함수 계수: =0.7 과 0.5에서 각각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표 25> 시뮬레이션 결과

=0.7 =0.5

과표양성화율=100%

(탈루율=0%)

과표양성화율=50%

(탈루율=50%)

과표양성화율=100%

(탈루율=0%)

과표양성화율=50%

(탈루율=50%)

임금의 상대가격

Qx

Qy

px의 상대가격

py의 상대가격

lx

ly

kx

ky

효용수준

1.032

0.472

0.332

3.745

2.284

0.571

0.429

0.817

0.183

0.425

1.052

0.459

0.352

3.777

2.111

0.550

0.450

0.801

0.199

0.424

1.304

0.346

0.529

4.116

2.689

0.364

0.636

0.656

0.344

0.428

1.330

0.331

0.551

4.149

2.488

0.344

0.656

0.633

0.367

0.427

여기서 예시한 수치는 정상적으로 본 장에서 유도된 결론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값

들로서 탈세로 인하여 임금의 상대가격이 오르고 고용이 부문 Y에 지나치게 많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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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해준다. 즉 임금의 상대가격 2% 이상 상승하고 고용이 Y부문에서 4% 이상 증가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효용수준의 감소로 귀결되는 데 탈세로 인하여 부문 Y

는 이득을 얻으나 경제 전체적으로 보아 효율성의 손실이 발생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

다.

4. 몇 가지 시사점

가. 외부성의 경우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로서 자본 및 인적자본 스톡의 양과 질은 경제성장에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생산요소는 이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최근 신성장이론에서처럼 연구개발, 기술진보 및 인적자본의 축적 등은

경제전반의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외부성(ex ternality)을 지니는

또 하나의 생산요소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외부성이 작용하는 경제에는 시장

의 실패가 따르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중요성을 지니게 되고 외부성이 구

체적으로 생산요소의 스톡에 변화를 줄 때 경제성장이 정부의 역할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성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적자본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상

의 조율이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실제로 현재 지식기반경제로의 이전을 위

한 세계 각국의 정책적 지원 방향 및 이를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토론이 OECD 국

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은 종래

의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누리던 산업이 아닌 지식, 노하우 또는 고도의 인

적자본에 기초한 외부성을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지식이나 노하우의 수준을 계량화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 지원

이 자칫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의 문제로 그 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사회

전반적인 인적자본의 형성을 촉진하고 연구개발분야로의 자금지원을 극대화하거나 지

식의 확산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 문제의 초점을 맞추어 세제상 인적자본의 형성을

촉진하거나 또는 기존 세제의 억제 효과를 다소 완화하는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이론상 지원금 보다는 세제상의 지원이 적어도 시장기능을 통한 정책이라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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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월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크루그만과 영

(1994)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요소투입 이외에도 사회적 외부성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미비함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세를 위한 온갖 기술을 발전시

키는 방향으로 인력이 소모되고 그로부터 파급효과가 발생함은 국세당국이 직면한 행

정비용과는 그 규모를 달리하는 비용일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비탈세부문에서 적극적인 연구 및 기술투자가 이루어지고 탈세부문에서는

비탈세부문에서 사용되는 생산기술을 그대로 혹은 유사한 형태로 모방하여 적용할 수

있고 동시에 탈루현상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장기적으로 비탈세부문이 계속적으

로 위축을 받아 경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R&D의 외부성이 존재하고

그 비용이 비탈세부문에서 사적으로 조달되고 또한 탈세부문이 외부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복제가 가능하다면 생산비용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얻게될 것이다. 예

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 이에 더하여 탈루가 계속 존속된다면 생산이 탈세부문에 의하여 대체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임은 명확하다.

만약에 완전한 소득포착이 탈세 및 비탈세부문 모두에게 적용되고 생산외부성을 차

단할 수 있다면 탈세기업은 낮은 기술력으로 말미암아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 생산이 비탈세기업들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탈세

기업들에 고용된 자본과 노동은 보다 향상된 기술을 가진 비탈세부문으로 재고용되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비탈세부문이 보다 앞선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활동을 한다면 이로부터의 학

습효과가 탈세부문에 고용되었을 경우 습득하게되는 학습효과에 비해 보다 클 것이

다. 따라서 효율성측면에서 볼 때 탈세분야로부터 비탈세분야로 고용의 전환이 탈루

에 대한 제도적 보강 및 처벌수준의 제고로서 가능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보다 빠른

인적자본의 축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나. 개방경제하에서의 경제적 의미

지금까지 폐쇄된 경제 하에서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고정되어 있고 생산요소의 부문

간 이동이 자유로울 경우를 상정하여 생산요소의 왜곡된 사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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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탈세가 심할 수록 경제의 균형임금이 상승하고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저하시키는 역

할을 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본의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의

개방화가 더욱 진전될 수록 이러한 현상은 점차 가시화되어 경제를 압박할 것임을 예

측할 수 있다.

모형의 구조가 정태적이어서 장기적으로 조정된 결과만을 보여주지만 만약에 동태

적이었다면 생산요소가 변해가는 과정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에 비탈세부문이 해외부문으로부터의 경쟁에 보다 노출되어 있다면 기술개발 및 모방

에 보다 많은 지출을 할 것이고 또 이로 인한 기술이 보다 빠르게 인적자본에 체화될

것이다. 이러한 생산활동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학습(learning) 효과가 탈세부문에 고용

되었을 경우가 비탈세부문에 고용된 경우보다 낮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사

실일 것이다. 동태적으로 볼 때 인적자본의 축적이 전반적으로 느리게 나타나는 것

또한 자명할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측면에서 볼 때 탈세분야로부터 비탈세분야로 고

용의 전환이 탈루에 대한 예방 및 벌칙강화로 가능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보다 빠른

인적자본의 축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탈루문제를 형평성 차원에

서만 보아온 것과는 매우 상이한 시각을 갖는다. 탈루문제는 효율성의 문제이며 또한

경제성장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탈루가 만연함은 곧 지하경제활동의 규모가 커짐을 의미한다. 인적자본의 축적과

관련하여 지하경제에의 종사로부터 얻게되는 학습효과, 인적자본의 생산, 축적 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굳이 경험적 증거가 없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법적 제재를 회피하려는 행위에서 기술발전이나 연구투자 또는 인적자본 투

자 행위가 기대될 수 없음은 쉽게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탈루 및 지하경제 행위는

외부성을 지니게 되어 정규생산부문(예컨대, 법인부문)으로의 인력의 유입을 지연 감

소시킨다.

5. 결과요약

지금까지 세제와 관련하여 인적자본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장에서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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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기술진보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가 성립되어있는

지 둘째, 인적자원의 산업간 배분이 자원배분의 합리성 측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

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세제 및 세정 하에서 고전적인 정태적 효율성을 분

석함으로써 먼저 탈세로 인하여 기술진보가 저해되며, 그리고 주어진 인적자원이 효

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음을 광범위하게 만연된 탈세현상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그리고

만약에 탈세가 만연된 부문에서 기술발전이 그렇지 않은 부문에 비하여 완만하게 이

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현행 세정에서는 인적자본 축적이 빠른 분야로부터 인적자본

축적이 느린 분야로 인력을 밀어내어 산업간 인적자원 구성의 왜곡 및 최적 이하의

인적자본 축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정부의 목표함수, 세수목표의 책정방식, 징세당국에 대한 예

산배정방식, 징세인력, 부가가치세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보

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론부분에서 논의하였듯이 정부의 목표함수에

탈세의 방지 대신 단기적 세수목표의 충족, 또는 영세민들로부터의 득표에 있다면 탈

세의 균형은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최근 급속히 논의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 또는 내생적 성장이론과

결부시켜 생각해보면 탈세가 성장 잠재력을 결정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탈세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경제성장의 문제임을 보였다.

최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 기존 근로소득자중심에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확

대실시로 인해 본 절이 지적하는 문제점이 보다 심각히 부각되고 있다. 단, 혹자는 세

부담의 불공평성에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소득을 탈법적으로 누

리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은 데 본 절의 이론적 결과은 이러한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자가 음성탈루소득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사실이나 이들의 경우 실질소득이 높은 것은 탈세 그

자체만이 아니라 상당수준의 인적자본투자 및 이들의 숫자를 통제하는 각종 협회가

존재하여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상당수의 자영자

는 영세자영자로서 근로자의 소득보다 낮기도 하다. 그 이유는 자영업부문에서도 경

쟁이 존재하여 흔히 탈세가 연상시키는 고소득은 가능하지 않다. 본 절이 기여한 바

는 탈세가 심각히 존재할 때 비효율적 고용이 발생하여 상식적으로 볼 때 자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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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 비해 이득을 보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영자 그리고 근로자 모두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탈세로 인해 지나치게 높아진 임금은 근로자와 자

영자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오며 개방경제하에서 이러한 상태는 보다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절의 결과 해석시 주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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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인적자본시장 정책

지금까지 인적자본의 형성과 관련된 제도 및 행정적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현행 세제가 인적자본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보았고, 제4장에

서는 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현행 조세행정의 후진성이 인적자본의 활용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개인들이 장래에 대한

정보를 이미 상당한 수준 보유하고 있음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전개된 것이었다. 물

론 논의의 초점 및 기본방향은 불완전정보에 대한 가정 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과의 유효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현재와 같이 경제환경

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아무리 제대로 양성된 인력이더라도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

속히 변화함에 따라 인적자본의 감가상각 또한 급속히 발생한다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학교교육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기능이 내실이 있는 편일지라도 속성상 일반성을

지닌 기본교육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으며 경제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구체적 교육은

교육훈련시장을 활성화하여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을 늦추고, 교육훈련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히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교육 및 훈련기관의 활성화는 특히, 정부부문 인력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국제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장에서는 학

교교육에 이은 인적자본의 제2차 축적과정인 직업훈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및

대안들이 인적자본 축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히 토론하고, 조세제

도와의 관련성을 점검해본다.

1. 직업훈련

많은 경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사적 과실과 공적 과실간에 차이를 가져온다.

이는 생산성 이외의 요인이 인적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필요한

인적자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투자 및 생산활동에

비효율을 창출한다. 이에 대한 일례로서 직업훈련시장이 잘 발달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기업에 가장 유용한 형태의 기술을 지닌 노동력은 찾기가 힘들다고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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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부분의 교육이 구체적 기술에 대한 공급을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

일 것이다. 특히 인적자본의 스톡이 빠른 속도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러한 문제는 그 심각성이 더욱 배가될 것이다. 앞서 보여준 경제전반의 인적자본의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동반하여 상승하게 되는 인적자본의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고려

한다면 이러한 직업훈련시장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 인적자본의 스톡을 사회적으

로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역할 및 그 수준이 문제가 되는 데 그 이유는 직업훈련시장에서 시

장의 실패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면 이와 함께 정부의 실패에 대한 경험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훈련

에 참여한 업체수가 상당히 적은 편인 것도 정부의 실패의 한가지 예가 될 것이다.

현행 직업훈련에 대한 제도는 `99년 1월부터 직업훈련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직업훈

련의무제 및 직업훈련촉진기금이 완전 폐지되고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해서만 관리된다. 참고로 종래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훈련기본법

에 의하여 지원 및 규제를 받았었다.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과거와 마찬가지로 분담

금 지원금제로 운영이 되는바 현재 고용보험금을 내고 그 대가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에 대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다. 이는 `95년 7월 이후 고용보험법의 도입으로

기존 직업훈련정책이 대폭 개편된 후 재차 개정된 것이다.

<표 26> 직업훈련제도의 변화

1995. 7 이전 1995. 7 1998. 12 1999. 1 이후

직업훈련제도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지

원제도 실시

1000인 이상 사업장

에는 직업훈련 기본

법에 의한 직업훈련

지원제도 실시

1000인 이하 사업장

에는 고용보험 직업

능력개발사업적용

직업훈련 기본법 폐

지 및 직업훈련 지

원제의 완전폐지

사업장크기에 관계

없이 고용보험 직업

능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

1995 1998년 과도기 동안 직업훈련의 기본 골격은 기존의 직업훈련기본법을 적용

받는 기업은 1,000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되었고 그 외는 고용보험법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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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거하여 직업훈련

을 보다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수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민간주도적 직업훈련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실제 시행에 있어서 전산업

7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총액의 0.1 0.5%를 고용보험료로 납

부하여야 하고 훈련제공시 일정액을 지원 받는다. 1,000인 이상 사업체는 기존의 직업

훈련기본법을 적용받아 실업자 재취업훈련에 대하여 0.05%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 이를 훨씬 넘는 정

도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약 1주 이상은 직업훈련에 충당한다고 한다15).

이러한 직업훈련제도는 최근 고용안정의 긴급한 요구에 부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숙

련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을 기존의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충족하게끔 만들어 숙련 형성을 촉진하고 기존 인력의 해고 가능성을 낮추

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직업훈련제도가 본질적으로

내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할 수 있다. 첫째, 직업

능력개발사업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실제 시행과정에서 많은 규제가 있어 민간주도의

자발적 훈련이 되기 어렵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훈련이 반드시 고용보험의 승

인 또는 통보를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는 결국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손실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둘째, 직업훈련

제도는 본질적으로 위험에 대한 보험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분담금을 갹출하

여 운영될 이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체는

대부분 기술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편이며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의 변동이 민감해

짐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능의 내용 또한 쉽게 변하므로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직업

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이

상을 훈련에 투자하고 있다. 단지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이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요한 이유로서 높은 이직률을 들 수가

있다. 비록 자료가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자료이어서 이직률의 절대적 수준 자체

가 변화할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새로운 기술개발 및

숙련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은 사실이나 대규모 기업과 소규모 기업간의 기술

15) 1999년 1월 이후에는 임금총액의 0.1 0.7%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고 1,000인 이상

사업체는 0.1%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각각 상향 조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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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차이 및 특화되는 제품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함은 명확하다. 따라서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 상대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 27>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효과

중 소규모 기업 대규모 기업

기술수준 주로 중 저급 기술 중급 내지 기술집약적 산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적 저조함 상대적으로 활발함

자본의 제약 유동성제약 상대적으로 덜함

외환 위기후 직업훈련 필

요성
증가추세 증가추세

신규고용에의 영향
준조세로 작용하여 고용위축

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영향 없음

정부부문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자금운용상의 가능성 존재 자금운용상의 가능성 존재

경제적 효율성 문제

대부분의 경우 직업훈련비용

을 부담하면서도 훈련에 참

가하지 않아 비효율적임

현행 분담금 지원금체제하

에서는 사실상 시장을 대체

하는 정부주도의 직업훈련

시장

형평성 문제
교차보조의 가능성으로 형평

성문제 야기
거의 무시할만한 수준

전반적 효과

훈련자체의 효과성은 존재하

나 유동성 제약 및 수요되는

기술수준이 낮아 교육훈련

참가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

이 의문시 됨

없음

이러한 기업간 규모에 있어서의 훈련수요에 대한 이질적 패턴은 단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사실이 아니며 Lynch and Black(1995)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

는데, 그들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훈련에 대한 지출이 낮아짐을 경험적으로 밝혀냄

으로써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한 미국의 경우에서도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수요 및

이직률 등이 직업훈련비용 지출에 있어서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암시하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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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업훈련이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보다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

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주도의 인력공급계획의 커다란

틀 아래에서 강제성과 엄격한 규제를 기반으로 실시되어온 직업훈련 정책은 직업훈련

의 미시적 효율성을 저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있어서 직업훈련

시장의 미비로 인한 중대한 문제점을 극복하였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기반의 이전을 추진하는 시기에 기업 자체내의 직

업훈련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이 기술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지원 직업

훈련 양성소에서 많은 인력을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산업정책을 원만히 보조하였던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고급기술 소지 인력을 배출하고

자 한다면 정부주도의 일정 형식과 규제에 맞추어진 교육훈련만으로 기업들의 수요를

맞추어 나가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IMF 체제하에서 공공근로사업과 함께 실직자

재취업훈련에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정부가 제공하

는 기능이 직업 및 기술수요의 다양성을 충분히 맞추어 주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

다. 심재용(1997)에 의하면 선진국들의 경우에 있어서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 영국, 호

주 등에서는 직업훈련에서의 정부에 의한 분담금 지원금제가 최근 폐지되거나 고려

된 적은 있었으나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이를 근본적으로

준조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민간부문에 인적자본과 기술개발이 보

다 자율적으로 정착되게 하기 위하여 분담금 지원금제 제도가 초래하는 시장 대체적

정책보다 공제 및 세액공제의 적절한 조합으로써 가격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직업훈련

에의 보조를 해주는 것이 보다 시장기능에 근접한 정책이라 하겠다. 물론 시장기능만

을 추구하는 정책이 최선이라 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훈련의 소비

적 기능(예를 들어 소비적 혜택; consumption benefits ), 사회적 외부성의 존재, 그리

고 급변하는 기능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인적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 축적하는 것이 가능케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정부개입의 시각

을 반영한 대안들 중 세액공제제도가 보다 우월한 면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요지이다.

16) 참고로 <부표 5>는 1985년 이래로 산업별로 이직률 추이를 정리해 놓았다. 산업별로 큰 차

이를 보이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바 소규모 기업이 밀집해있거나 재화수요가 줄어가는 산

업에서 이직률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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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분담금 지원금 제도 vs 세액공제 제도

분담금 지원금 제도 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

비용측면
직업훈련 규정에 포함된 훈련에

만 보조

직업훈련 규정에 포함된 훈련에

만 보조

무인승차 문제 있음(교차보조의 가능성 때문) 없음(교차보조의 가능성 없음)

시장의 실패 비효율적 훈련 가능성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훈련을 유

인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제조업 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해년도에 지출한 인

력개발비용의 5%, 중소기업은 15%를 공제하거나 또는 당해년도의 지출액이 과거 2년

간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선택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세

액공제제도는 세액공제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기본적인 교육훈련에도 세액공제를 실시한다면 이는 단순히 소모적 보조에 지나지

않을 것이나 기업이 특수한 고부가가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해당 근로

자들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할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숙련된 노동력을 개발할 수

있는 보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과연 고

부가가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판단 및 지원수준

의 결정은 정부의 몫이 된다.

이러한 지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증빙의 제출을 필수사항으로 정해야 할

것이며 교육훈련비 환급을 위한 신고에 대해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로 랜덤표본을

추출하여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주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사

용되는 기법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같은 개념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만약에 허위로 교육훈련환급을 요구한 자에게 조세포탈과 같은 맥

락에서 조세포탈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시행시 주의사항으로

표본조사비율의 설정과 랜덤표본기법, 그리고 교육훈련에 대한 기록유지 기간도 부가

가치세법에 준하여 설정하고 반드시 법을 규정대로 집행해야 그 효력을 발휘함을 인

식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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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자본시장에서의 가격 기능

인적자본이 제대로 축적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자본에 대한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

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산성에 상응하는 인적자본의

가격이 제대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면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에 노동시장의 관행상 호봉제가 정착되어 호봉에 의해서만 임금이 결정된다면 직장을

선택하기 전까지 학교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비록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라도 일단 직장에 들어간 후에는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아무런 과실을 수

반하지 않게 된다. 즉, 교육훈련에 참가하거나 구체적 기술을 연마하려는 행위가 위축

을 받게 된다. 물론 호봉제는 주로 승진제도와 병행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폐해가 다

소 보완되고는 있으나 지식기반경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관행이다. 이것은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위상이 불확실

해지기 때문에 업무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인간관계 또는 상황파악에 노력

투입이 증가하는 경향, 소위 ‘복지부동’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김상헌,

1998). 물론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여 개별 기업의 이윤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기업내

인력간의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나은 인적자본의 생성 및 축적이 가능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회 전체적으로 각종 규제와 생산성이외의 기준이 보상의

중요한 잣대이거나 경쟁에 대한 개념이 크루그만과 영이 지적한 대로 단기적으로 물

량투입의 극대화라면 오히려 인적자본의 축적은 더욱 느리게 진행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앞서 보여준 모형에 의하면 여가와 인적자본 투입을 억제시킨 상태에서 노동

시간만을 지나치게 투입하는 것은 효용의 저하뿐만 아니라 실제로 장기적 생산성, 즉

금전적 보상의 총합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리해고의 도입은 인적자본의 촉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에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는 한 인원을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기업 내에

서의 인적자본 촉진이 개인의 임금보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하였고 이러한 성향

은 기업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을 경우 더욱 심화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근로의

강도를 관측하기 어려운 직종 또는 산업일수록 해고가 노력(effort)을 유도해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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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단으로 쓰여진다는 사실은 노동경제학의 문헌에서 정립된 결과이다. 현실적으로

는 해고가 생산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성근로자가 해고의 우

선 대상이 된다든 지, 강력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든 지, 또는

정실에 따라 결정되는 관행은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의 축적보다는 사회망(netw ork)의

구축으로 노력을 투입하게 되어 생산성의 향상을 유발하는 인적자본의 생산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지 과거와 같이 막대한 재원투입을 통해 산업

기반의 확충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효과가 미진함을 신경제계

획의 실패 등을 포함하여 거듭 확인한바 있다. 지식기반 사회는 실물적 투입 및 축적

을 통한 성장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양적 그리고 질적 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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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정책방향

지금까지 인적자본의 축적이란 근본적 과제에 대하여 지식기반경제로의 이전과 관

련한 국제적인 추세의 정리로 시작하여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핵심적 사항들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은 인적자본축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게 됨을 보이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부활동을 통하여 최적의 인적자본을 생산 유

지하여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 보여주었듯이 지식자본의 하나인 인적자본의 축적은 투자의 일종으

로서 그 속성상 인간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 개인

스스로의 교육서비스 구매를 통한 투자 이외에도 기업과 개인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투자이후의 과실을 나눌

때 여러가지 거래비용의 존재 또는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투자가 위축되고 또한 교

육훈련의 효과가 경제내 평가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 측면에서 인적자본 축적에 있어서의 인센티브가 약해져 그 투자가 위축될 것

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미시적 문제는 조세체계가 가져오는 투자수익률의 변화와 함

께 간과해선 안될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적어도 지식기반사회와 관련한 중요한 인적자본 투자에 있

어서 유동성 제약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가 위축될 경우 이들을 줄이는 방향으

로 조세체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즉, 유동성 제약이 심할 경우 적절한 대부정책을,

그리고 불확실성이 큰 인적자본 투자행위를 불확실성이 크고 공공성이 강한 실물투자

로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세지원 및 과세체계의 도입을 검토해야겠다. 또한

교육훈련의 내용에 대한 경제내의 평가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

려운 탓에 인적자본 축적의 인센티브가 약해지는 문제는 정보화가 진전될 수록 정보

습득 및 거래비용의 저하로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의 진전을 촉

진시켜 지식의 습득 확산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인적자본투자의 내용이 보다 신

빙성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각종 자격증제도의 정비

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완해야할 일차 과제일 것이다.

인적자본 투자의 특수성 중 하나로서 실물자본은 다른 인적자본 고유의 경제적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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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효과를 보여주었다. 이 점은 경제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정부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파급효과가 보다 큰 인적자본의 투자행위에 대한

식별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보조의 수준을 정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파급효과가 존재

하는 인적자본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인적자원배분만을 주장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저성장을 유발함을 명심하여야한다. 따라서 향후 경제상황이 계속 불투

명하더라도 연구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단순히 시장수요에 맡기는 것은

삼가야 한다. 앞서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교육이 개인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현장

교육을 통한 영향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 경우 학교교육의

내용(커리큘럼)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하고 학교교육이 보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으로 재조정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자칫 한가지 특기의 개발 또는

모든 과목에서 우수해야함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고 교육기간과 교육재원이 유한함

을 인식하고 기초가 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안배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장학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현재 위축되어있거나 정부 주도적인 직업훈련시장을 시장기능에 맞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민간 교육기관의 형성 초기에 세제지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측면에서의 보완과 함께 우리나라의 인적자본투자가 세제에 의하여

영향받는 정도를 상황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현행 세제가

인적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거시적 분석을 시도

한 바 있다. 이 결과 아직까지 인적자본이 실물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대됨이

보여졌고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인적자본에 대한 세제상의 대우가 낮은 것은 아니라

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부터 앞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라고 본다. 현재 지식기반경제로의 이전이 매우 미

약하고 이러한 이유로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에 대한 대우가 낮은 상태이며 이는

고학력에서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수준에 의하여 상당 부분 설명된다. 이러한 인

적자본에 대한 열악한 처우 환경하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소득세율을 누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전을 목표로 할 때 세제상 인적자본에 대한 대우를 상당한 수준으로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제4장에서는 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현행 세정의 핵심적 문제인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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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단지 형평성상의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활용의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인적자본의 비효율적 고용을 의

미하며 이에 따라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상승함으로써 개방화된 경제에서 많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학습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및 파급효과라는 인적자본의

외부성과 관련하여 볼 때 학습이 미미하게 발생하는 부문에 필요 이상의 많은 인적자

본이 묶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세수목표의 책정방식, 징세당국

에 대한 예산배정방식, 징세인력, 부가가치세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보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제의 정

상적 개편은 인적자본의 축적 및 인적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세를 단지 형평성 또는 행정비용의 측면뿐만 아니

라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직업훈련과 관련한 여러가지 제도 및 대안들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대

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한 결과, 과거와 달리 정부주도형의 직업훈련시장

은 그 실효성이 미진함을 전망하였다. 또한 기업규모별 직업훈련수요를 알아본 결과,

직업훈련 정책이 단지 정부의 규제로만 작용하거나 또는 준조세로만 작용하기도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직업훈련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충분히 부각된

이상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 세제상의 지원이

요구됨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지난 1970년대 중화학 공업으로의 산업기반을 이전할

때 정부주도의 직업훈련기관의 추진이 그 획일성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둔 것은

그 시대에 요구되는 인적자본의 형태가 매우 표준적이었으며 단순 기능에 있었기 때

문일 것이다. 고부가가치 창출에 부합하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충족할 수 있는 직업훈

련 시장의 도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보다는 세제상의 공제 및 세액공제의 활성화로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정책으로의 선회가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정확한 평가 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인적자본의 축적은 정책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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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식( - 13), ( - 14), ( - 15)의 유도

일차동차성(constant retruns to scale)의 가정은 비용함수를 단위당 생산비용과 생

산량의 함수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 아래와 같이

w / { ( 1- t p ) + ( 1- ) } w ( 1+ t p ), r / { ( 1 - t p ) + ( 1 - ) } r ( 1+ t p )로 근

사시키면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

c x = c x {r ( 1+ xc t c )( 1+ xk t p ) , w ( 1+ xl t p ) }Q x

c y = c y {r ( 1+ yk t p ) , w ( 1+ yl t p ) }Q y

(1)

각 부문 x와 y의 생산요소수요함수는 포락성정리(envelope theorem)를 이용하여 단

순히 비용함수를 요소가격에 대하여 편미분한 값이 된다.

L x = c xl Q x , L y = c yl Q y

K x = c xk Q x, K y = c yk Q y

(2)

식(2)에 요소의 완전고용조건을 적용하면 요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관계식으로

아래 식(3)을 등식으로 얻는다.

c xl Q x + c yl Q y = L 0

c xk Q x + c yk Q y = K 0

(3)

생산에 있어서 일차동차성이 가정될 때 완전경쟁의 가정은 생산으로부터 얻는 이윤

은 영을 의미하므로 재화의 가격은 단위당 비용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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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
x = c x {r ( 1 + xc t c )( 1 + xk t p ) , w ( 1 + xl t p ) }

p s
y = c y {r ( 1 + yk t p ) , w ( 1+ yl t p ) }

(4)

한편, 재화의 수요함수는 효용함수의 구체적 형태에 의존할 것이나 일단 재화의 상

대가격과 예산의 함수로 일반적 형태로 놓기로 하자.

Q x = Q x ( p d
x , p d

y , M ) and Q y = Q y ( p d
x , p d

y , M ) (5)

여기서 p d
x = p s

x ( 1- xv t v ), p d
y = p s

y ( 1 - yv t v )를 의미함.

다음은 보상수요함수를 정의한 것인데

Q x =

e ( p d
x , p d

y , U )
Q x

Q y =

e ( p d
x , p d

y , U )
Q y

(6)

이는 로그선형화(log- linearization)과정을 거치면 곧 재화의 수요의 변화율이 재화

가격들의 변화율과 지출의 효용에 대한 증가율의 함수로 표시된다.

Q x = xx p d
x + xy p d

y + x
DU
M

e u

Q y = yx p d
x + yy p d

y + y
DU
M

e u

(7)

아래와 같은 조작은 수요의 변화율을 재화가격의 변화율과 여러 가지 탄력성들에만

의존하여 표시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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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Q x - x Q y = ( y xx - x yx ) p d
x - ( x yy - y xy ) p d

y

= ( y xx + x yy )( p d
x - p d

y )

= d ( p s
x - p s

y + d xv t v - d yv t v )
(8)

여기서 d는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의 함수로 정의된다. 이로써 본문의 식( - 13)

이 유도되었다.

앞서 보여준 재화가격과 요소가격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4)는 또 한번의 근사방

법을 적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재화가격의 변화율과 요소가격, 탈루율의 변화율간의

관계로 전환된다.

p s
x =

w ( 1+ xl t p )c lx

c x
( w + d xl t p ) +

r ( 1 + xc t c )( 1 + xk t p ) c kx

c x
( r + d xc t c + d xk t p )

p s
y =

w ( 1+ yl t p ) c ly

c y
( w + d yl t p ) +

r ( 1 + yk t p ) c ky

c y
( r + d yk t p )

(9)

아래와 같이 생산요소에게 귀속되는 몫(share)을 정의하고

xl

w ( 1 + xl t p ) c xl

c x
yl

w ( 1 + yl t p ) c yl

c y
(10)

xk

r ( 1+ xc t c )( 1+ xk t p ) c xk

c x
yk

r ( 1 + xk t p ) c yk

c y

식 (4)를 로그선형화한 후에 위에 정의된 몫의 수식을 대입한 후 두 식을 차감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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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
x - p d

y = ( lx - yl ) w + xl d xl t p - yl d yl t p

- ( yk - xk ) r - yk d yk t p + xk ( d xc t c + d xk t p )

= * ( w - r ) +
i = x, y j = l, k

d ij t p + xk d xc t c

(11)

여기서
*

xl - yl = yk - xk로 정의하였고 마지막 등식은 부문 Y에서만

탈세율의 변화를 허용하고 임금과 자본소득으로부터의 탈루율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서 성립한다. 이로써 식( - 14)의 유도과정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
는 요소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요소집약도를 나타내는 지표

로 해석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두 부문의 전체 요소비용중에서 어느 한 부문에서

노동에 귀속되는 몫과 다른 부문에서 노동에 귀속되는 몫의 차이가 크다면 그 부문에

서 노동에 대한 보다 집중적 고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식( - 15)를 유도하자. 단위당 비용을 임금에 대하여 편미분한 값에 대

한 로그선형화하면 다음을 얻는다.

c xl =
( 1+ xl t p )c llx

c xl
( w + d xl t p ) +

( 1+ xc t c )( 1+ xk t p ) c lkx

c xl
( r + d x c

t c + d xk t p )

(12)

그리고 아래와 같은 영차동차성을 이용하면

( 1 + xl t p ) c llx + ( 1 + xc t c )( 1+ xk t p ) c lkx = 0

( 1 + xl t p ) c klx + ( 1 + xc t c )( 1+ xk t p ) c kkx = 0

식 (10)의 정의를 이용하면 c xl을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119 -



c xl = - ( ( 1+ xc t c ) ( 1+ xk t p )c kk

c x )( - ( 1+ xl t p ) c llx c x

( 1+ xc t c )( 1+ xk t p ) c lx c kx )( w + d xl t p ) - ( r + d xc t c + d xk t p )

- kx x ( w + d xl t p ) - ( r + d xc t c + d xk t p )

(13)

여기서 부문 X의 대체탄력성은 x ( -
w c llx c x

r c lx c kx )으로 정의되며 xl = xk 을 가정함으

로써 식 (13)의 두번째 등식을 얻었다.

같은 기법을 아래의 c ij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c yl = - yk y ( ( w + t p d yl ) - ( r + t p d yk ) )

c xk = xl x ( ( w + t p d xl ) - ( r + t p d xc t c + t p d xl ) )

c yk = yl y ( ( w + t p d yl ) - ( r + t p d yk ) )

(14)

요소시장의 수급균형에 관한 항등식 (3)에서 노동에 관한 식을 아래와 같이 변형한

뒤

c xl Q x ( c xl + Q x ) + c yl Q y ( c yl + Q y ) = 0

각 부문에서 고용된 노동의 상대적 배분을 xl c xl Q x / L 0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된다.

xl Q x + yl Q y = ( w - r )( xl xk x + yl yk y )

+ xl xk x ( d xl t p - t c d xc - t p d xk )

+ yl yk y ( t p d yl - t p d yk )

(15)

같은 조작을 자본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자. 각 부문에서 고용된 자본의 상대적

배분을 xk c xk Q x / K 0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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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 Q x + yk Q y = - ( w - r )( xk xl x + yk yl y )

- xk xl x ( yl yk y ( t p d yl - t p d yk ) )

- yk yl y ( xl xk x ( t p d xl - t c d xc - t p d xk ) )

(16)

부문 Y에서만 탈세율의 변화를 허용하고 임금과 자본소득으로부터의 탈루율이 동

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식(15)로부터 식(16)을 차감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식을 얻게 된

다.

* ( Q x - Q y ) = ( w - r )[ x ( xk xl + xl xk ) + y ( yk yl + yl yk ) ]

( w - r )( a x x + a y y )

(17)

여기서 *는 *
xl - xk = yk - yl로 정의된다. 이것은 상대적 요소집약도를

나타내는 데 위에서 정의한 *가 요소의 몫을 기준으로 정의한 반면 *는 실제 요

소고용을 기준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이로써 식( - 15)의 유도를 끝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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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연령별 교육 및 훈련 비율

(단위: %)

25 34세 35 44세 45 64세 평균

캐 나 다(1991)

핀 란 드(1990)

프 랑 스(1992)

독 일(1991)

노르웨이(1991)

스 웨 덴(1993)

스 위 스(1993)

미 국(1991)

32

51

43

33

40

36

42

37

35

49

27

29

42

33

41

43

23

40

11

21

30

41

34

33

30

46

27

27

37

36

38

38

자료 : OECD, E ducation at a Glance , 1995.

<부표 2> 교육정도별 임금수준

(단위: %)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68.8
74.7
77.6

80.3
82.1
83.1

83.8
84.6
87.3

88.1
86.9
87.2

85.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6.3
129.8
129.0

127.2
121.1
119.1

117.4
117.4
113.8

109.5
107.4
108.4

107.5

228.5
226.5
222.0

224.0
202.7
191.0

185.5
179.3
168.8

161.3
155.7
155.9

156.0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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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9

15,592

16,116

16,873

17,305

18,023

18,539

19,048

19,426

19,803

20,326

20,797

21,188

21,604

21,663

14,970

15,505

16,354

16,869

17,560

18,085

18,612

18,961

19,253

19,837

20,377

20,764

21,048

20,178

622

611

519

435

463

454

436

465

550

189

419

425

556

1,485

56.6

57.0

57.1

58.3

59.6

60.0

60.6

60.9

61.1

61.7

62.0

62.0

62.2

61.6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각 호.

<부표 4> 학력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1995

1996

1997

1998. 9

85

84

120

411

1.2

1.1

1.5

5.7

226

257

329

755

2.5

2.7

3.5

8.1

108

98

112

319

2.7

2.3

2.6

6.3

419

439

561

1485

2.0

2.0

2.6

6.9

자료 :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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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산업별 노동 이동률

(단위: %)

1985 1986 1987 1988

입

직

률

(A)

이

직

률

(B)

A- B

입

직

률

(A)

이

직

률

(B)

A- B

입

직

률

(A)

이

직

률

(B)

A- B

입

직

률

(A)

이

직

률

(B)

A- B

전산업 3.7 3.9 - 0.2 4.0 3.5 0.5 3.8 3.6 0.2 3.7 3.7 0.0

광업 3.2 3.1 0.1 2.8 2.8 0.0 2.5 2.6 - 0.1 2.0 3.0 - 1.0

제조업 4.3 4.5 - 0.2 4.8 4.2 0.6 4.6 4.3 0.3 4.4 4.5 - 0.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5 1.3 0.2 1.7 1.8 - 0.1 1.2 1.1 0.1 1.4 1.0 0.4

건설업 3.7 4.7 - 1.0 3.8 4.0 - 0.2 3.4 3.9 - 0.5 2.8 2.8 0.0

도 소매 및

음식숙박업
3.1 3.1 0.0 3.4 3.2 0.2 3.5 3.1 0.4 3.4 3.0 0.4

운수창고 및

통신업
2.9 3.0 - 0.1 2.7 2.3 0.4 2.3 2.2 0.1 2.1 2.0 0.1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0 2.2 - 0.2 2.4 2.2 0.2 2.1 1.9 0.2 2.3 2.1 0.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 1.7 - 0.2 1.7 1.5 0.2 1.7 1.4 0.3 2.1 1.8 0.3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각 호.

- 124 -



<부표 5>의 계속

1989 1990 1991 1992 1993

입

직

률

(A)

이

직

률

(B)

A- B

입

직

률

(A)

이

직

률

(B)

A- B

입

직

률

(A)

이

직

률

(B)

A- B

입

직

률

(A)

이

직

률

(B)

A- B

입

직

률

(A)

이

직

률

(B)

A- B

전산업 3.01 3.23 - 0.22 2.99 3.20 - 0.21 3.09 3.25 - 0.16 2.98 3.24 - 0.26 3.01 3.14 - 0.13

광 업 2.05 2.50 - 0.45 2.57 3.24 - 0.67 2.36 3.68 - 1.32 2.57 3.57 - 1.0 3.23 3.63 - 0.40

제조업 3.38 3.82 - 0.44 3.32 3.32 0.0 3.47 3.88 - 0.41 3.33 3.85 - 0.52 3.40 3.60 - 0.2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44 1.10 0.34 1.41 0.88 0.53 1.28 0.97 0.31 1.40 0.96 0.44 0.83 0.98 - 0.15

건설업 3.31 2.89 0.42 3.05 2.42 0.63 2.92 2.33 0.59 2.75 2.47 0.28 3.93 3.98 - 0.05

도 소매

및

음식숙박업

3.00 3.14 - 0.14 3.20 3.15 0.05 3.26 3.25 0.01 3.18 3.30 - 0.12 2.96 3.24 - 0.28

운수창고

및 통신업
2.01 1.94 0.07 2.30 2.24 0.06 2.42 2.36 0.06 2.62 2.46 0.16 2.75 2.63 0.12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업

2.68 2.14 0.54 2.44 2.11 0.33 2.81 2.27 0.54 2.69 2.52 0.17 2.36 2.44 - 0.08

사회 및

개인서비스

업

1.97 1.77 0.20 2.06 1.74 0.32 1.89 1.80 0.09 1.75 1.69 0.06 1.48 1.39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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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의 계속

1994 1995 1996 1997 1998. 10

입

직

률

(A)

이

직

률

(B)

A- B

입

직

률

(A)

이

직

률

(B)

A- B

입

직

률

(A)

이

직

률

(B)

A- B

입

직

률

(A)

이

직

률

(B)

A- B

입

직

률

(A)

이

직

률

(B)

A- B

전산업 2.90 2.85 0.05 2.84 2.86 - 0.02 2.77 2.86 - 0.09 2.32 2.65 - 0.33 1.87 2.34 - 0.47

광 업 2.19 3.11 - 0.92 1.99 2.81 - 0.82 2.63 2.99 - 0.36 1.91 2.69 - 0.78 0.95 1.45 - 0.50

제조업 3.21 3.11 0.10 3.03 3.11 - 0.08 2.87 3.10 - 0.23 2.45 2.93 - 0.53 2.00 2.65 - 0.6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95 0.97 - 0.02 1.47 1.12 0.35 1.00 0.89 0.11 0.82 0.94 - 0.12 1.78 2.06 - 0.28

건설업 3.52 3.40 0.12 3.61 3.63 - 0.02 2.67 2.99 - 0.32 2.63 3.03 - 0.40 2.57 2.54 0.03

도 소매 및

음식숙박업
3.14 3.18 - 0.04 3.15 3.36 - 0.21 3.41 3.45 - 0.04 2.66 3.14 - 0.48 1.65 2.61 - 0.96

운수창고 및

통신업
2.62 2.74 - 0.12 2.66 2.63 0.03 2.31 2.29 0.02 1.78 1.88 - 0.10 1.78 1.88 - 0.10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51 2.49 0.02 2.59 2.39 0.20 2.66 2.53 0.13 1.57 2.39 - 0.82 1.57 2.39 - 0.8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54 1.37 0.17 1.57 1.44 0.13 1.80 1.57 0.23 1.88 1.80 0.08 1.89 1.81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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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인적자본과 조세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및 행정을 포함한 조세정책이 인적자본투자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적자본의 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세제가 인적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거시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아직까지 인적자본이 실물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대

됨이 보여졌고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인적자본에 대한 세제상의 대우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부터 앞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라고 본다. 현재 지식기반경제로의 이전이

매우 미약하고 이러한 이유로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에 대한 대우가 낮은 상태이며

이는 고학력에서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수준에 의하여 상당 부분 설명된다. 이러

한 인적자본에 대한 열악한 처우 환경하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소득세율을 누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로

의 이전을 목표로 할 때 세제상 인적자본에 대한 대우를 상당한 수준으로 높게 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현행 세정의 핵심적 문제인 탈세가 단지 형

평성상의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활용의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인적자본의 비효율적 고용을 의미하며 이에 따

라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상승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의 저하 등 개방화된 경제에서 많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학습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및 파급효과라는 인적

자본의 외부성과 관련하여 볼 때 학습이 미미하게 발생하는 부문에 필요 이상의 많은

인적자본이 묶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세수목표의 책정방식, 징

세당국에 대한 예산배정방식, 징세인력, 부가가치세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

식하고 이에 따른 보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의 정상적 개편은 인적자본의 축적 및 인적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세를 단지 형평성 또는 행정비용의 측면

뿐만 아니라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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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과 관련한 여러가지 제도 및 대안들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한 결과, 과거와 달리 정부주도형의 직업훈련시장은 그 실효성

이 미진함을 전망하였다. 또한 기업규모별 직업훈련수요를 알아본 결과, 직업훈련 정

책이 단지 정부의 규제로만 작용하거나 또는 준조세로만 작용하기도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직업훈련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충분히 부각된 이상 민간

주도의 직업훈련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 세제상의 지원이 요구됨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고부가가치 창출에 부합하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충족할 수 있는

직업훈련 시장의 도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보다는 세제상의 공제 및 세액공제의 활

성화로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정책으로의 선회가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세

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정확한 평가 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인적자본의 축적은 정책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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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s tract>

Human Capital A ccumulation and T ax es

Chul- In Lee

T his study addres ses the effects of the Korean tax policy (including the tax

system and tax adminis tration) on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Recently, a

lot of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role of human capital on economic grow th.

T he main argument from the various s tudies on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 th is that there are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n human capital

accumulation. In other w ords, a pos itive externality from human capital investment

makes it pos sible for an economy to continuously grow faster than other

economies. T herefore, it is important to encourage the positive externality and

hence, this paper seeks to provide optimal tax incentives for human capital

accumulation.

A simulation of a general equilibrium macro- economic model w as conducted to

evaluate the current tax s tructure in terms of its dis incentive effects . Our results

show ed that relative to the income tax s tructures of developed countries , our tax

treatment g ives more rew ards to the returns to human capital. T hese results ,

how ever, do not mean that w e have room for s trengthening our income taxation.

On the contrary, given the rigidities in the labor market such as compensation

based on seniority, low rew ards for higher education, etc., more subs tantial

incentives may be needed.

Our second analysis deals w ith the effects of the current tax administration

practices on the efficiency of human resource allocation. One of the chronic

problems faced by the Korean tax administration is tax evasion by the

self- employed, w hich comprises almost half of the labor force. W hile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e high proportion of the self- employed in the total labor force,

our theoretical analys is show s that tax evasion is a significant factor explaining

this pattern. T he resulting allocation of human resources in this manner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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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inefficient, caus ing a los s in price competit ion relative to other countries . A

more conscious effort is needed to improve tax administration, especially in the

areas of the revenue collecting process , budget allocation to the National T ax

Administration (NT A), the number of employees in NT A, and the value added tax

rate.

In the las t analysis , w e evaluate the current government- run training programs

in terms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 T he current system is based on a type of

insurance system w here individual firms pay contributions and receive a level of

training subs idy w hen the demand for training occurs . How ever, s ince the demand

for training is very low from small firms that w ould in fact s eem to benefit most

from training , therefore contributions by them result in a de facto tax . Meanw hile,

the training demand from large firms is already high, so government intervention

does not seem to be neces sary to provide training for them. Overall, the financial

assis tance portion of the current training system does not provide any incentives

for human capital accumulation. T o encourage and rew ard human capital

accumulation, w e propose some tax deductions or reductions w hen a subs tantial

amount of training is under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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